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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저자의 성을 문으로 쓰고 소괄호속에 발행년도를
표시하며, 문장 중간이나 끝에 별도로 표시할 때에는 쉼표
나 마침표 뒤에 어깨번호를 붙인다. 참고문헌이 두 개 이
상일 때에는 소괄호속에“ , ”으로 구분하고 발행년도 순으
로 기재한다. 저자와 발행년도가 같은 2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발행년도 표시뒤에 월별 발행 순으로 문
알파벳 소문자 (a, b, c, ....) 를 첨부한다. 

c. 참고문헌의 저자명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정
기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제목, 정기간행물명 (단행본명),
발행연도, 권, 호,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사명, 인용부분의 시작과 끝 쪽
수 그리고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학위논문은 저자
명, 학위논문명, 발행기관명 그리고 발행년도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며 저자의 성명은 성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여 모두 쓰고, 이름은 첫문자만 대문자로
연속하여 표시한다. 이름사이에는 쉼표를 쓴다. 논문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학명이외에는 이탤릭체를 쓰지 않
는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의 경우
해당 약자를 사용하고, 비등재학술지는 그 학술지에서 정
한 고유약자를 쓰며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명 전체를 기재
한다. 기술양식은 아래의 예와 같다. 

d. 정기학술지 논문：Howell TH. Chemotherapheutic agents as
adjuncts in the treatmenr of periodontal disease. Curr Opin
Dent 1991;1(1):81-86 정유지, 이용무, 한수부. 비외과적 치주
치료: 기계적 치주치료. 대한치주과학회지 2003;33(2):321-329

e. 단행본：Lindhe J, Lang NP, Karring T. Clinical periodontology
and implant dentistry. 4th edition. Blackwell Munksgarrd. 2008.
대한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04.

f. 학위논문：SeoYK - Effects of ischemic preconditioning on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the expression of SOD-1 in the
ischemic-reperfused skeletal muscles of rat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04.

⑥ 표 (table) 
a. 표는 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

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문장의 첫 자를 대문
자로 한다. 

b. 분량은 4줄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며 전체내용이 1쪽을 넘
지 않는다. 

c.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d. 약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표의 하단에 알파벳 순으로 풀어

서 설명한다. 
e. 기호를 사용할 때는 *, †, ‡, §, .., ¶, **, ††, ‡‡의 순으

로 하며 이를 하단 각 주에 설명한다. 
f.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g. 표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Table 2, Table 3 이라
고 기재한다. 

h.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⑦ 그림 및 사진 설명
a.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예) Fig. 1, Fig. 2, Fig. 3, ..... 

b. 별지에 문으로 기술하며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
술한다. 

c. 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⑧ 그림 및 사진 (Figure) 
a. 사진의 크기는 최대 175×23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

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Fig. 1b) 

c.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 제
거가 가능하도록 인화된 사진에 직접 붙인다. 

d. 그림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Fig. 1, Fig. 2, Fig.3, ... 라고
기재한다. 

e. 칼라 사진은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칼라로 인쇄될 수 있으
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⑨ 문초록 (Abstract) 
a. 문초록의 문 제목은 30 단어 이내로 하고 문 저자명

은 이름과 성의 순서로 첫 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름 사이
에는 하이픈“-”을 사용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저자명
은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학과, 대학, 대학교의
순서로 기재하며 주소는 쓰지 않는다. 제목, 저자와 소속의
기재방법은 한 의 경우와 같다. 

b. 문초록의 내용은 600 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논문의 목
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작성한다. 각 문단에서는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문초록 아
래쪽에는 7단어 이내의 주제어 (keyword)를 문으로 기재
하며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쓴다. 이때 주제어는
Index Medicus 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초록의 아래에는 교신저자 명을 소괄호속의 소속과

함께 쓰고 E-mail 주소를 쓴다. 
⑩ 기타
a.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b. 개정된 투고규정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연구비의지원을받은경우

첫 장의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11. 원저의게재및별책제작

원저의 저자는 원고게재에 소요되는 제작실비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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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한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위원회)는 회원들

의 안정적인 개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화재, 누수, 도난 뿐 아니라
다른 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특약보험인‘치과 재
산종합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98년‘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이 같은
재산종합보험이 갖춰지면 치과 병·의원에서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사태 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재물손해’
(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와‘시설배상’
(제3자 소유, 관리 재물 피해와 제3자 대인 피해 배상)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이는 2016년 개발된 치협 단체보험으로 기존 개별 상품보다 약
67% 할인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건축물 대장 기준 면적으로 40평인 경우 18만2100원이
다. 또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22억원(재물손해 7억원+시
설배상 대인 5억원+대물 10억원)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낙뢰, 폭발, 연기,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치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재산종합보험 특약보험은 주간사인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한 현대
해상 화재보험, 흥국화재의 컨소시엄으로 운 된다. 

위원회 측은“해당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7~8월 사이 회
원들에게 개별 우편물을 발송해 가입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입처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MPS(02-762-1870)
가 맡는다. 특히 올해는 동 보험 도입 첫해 기념 이벤트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1년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1~3만원)
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협, 치과재산종합보험도입한다
화재·누수·도난등피해시배상...기존개별상품보다67% 할인적용

News 
& News

치협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몽
골을 방문해 우리의 선진 치과의료를 홍보하는 한편, 몽골 치과계와
더 돈독한 우호관계를 맺는 MOU를 체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몽골에서 ASEM 정
상회의 참석 및 몽골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경제사절단 활동을 이
끌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참여하며 정부와 몽골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한 축을 담당했다. 

특히,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블루
스카이호텔에서 아마르 사이칸 몽골 치협 회장과 치의학 교류 협력
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함
께 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치협은 몽골 치대생 및 졸업생을 위한 수
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의료기
관의 몽골 파견을 통해 현지에 수련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몽골 수련생의 한국 의료기관 파견 프로그램 운 등이 추진된다.

또 몽골 치과계에 대한 치과기재 지원, 치과보조인력 양성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수 및 연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국 치과산업

의 기술적 교류, 양국 구강보건 발전을 위한 교류 사업을 협력하게
된다. 치협은 이번 MOU를 체결하며 몽골 치과대학 내 필요한 기자
재를 기증키도 했다.

이번 MOU는 앞서서도 우호관계가 잘 구축돼 있던 한·몽 양국이
다시한번 우정을 확인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치과의사의 몽골 진출을
위한 기초 작업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최남섭 협회장은 몽골 방문 기간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
며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장시간 대면하는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치
과계 현안을 알리는데 힘썼다.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부처 관
계자들과 신뢰관계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정부의 몽골 방문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 찬)
이 중심이 돼 한국의료홍보회 및 비즈니스미팅, 한-몽 학술교류회,
연수생 동문의 밤 등의 행사를 개최, 국내 의료기관을 몽골에 홍보
하는데 열을 올렸다. 

홍보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관별 전문화된 의료기술 및 외국인 환
자 진료 인프라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실무자간 미팅을 주선
해 파트너십 구축 및 신규 환자유치 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치협, 몽골치협과MOU 우호강화
최협회장, 박근혜대통령경제사절단일원몽골방문...정부와긴 한협조속한국치과의료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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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
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월 21일 환자 2명
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치과
의사 A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
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
체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볼 때 치과의사가 시
술할 수 없는 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에 비해 생명
이나 신체, 공중 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
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 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적
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했다.

재판부는 또“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이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치과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
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한다”고 지적, 교육과정과
시술 전문성 역시 인정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은 무죄 취
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김용덕·김 신 대법관 2명은“치과적
치료를 직·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개인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
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하는‘전원합의체’에 회부했
으며, 지난 5월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양측 법률대리인들의 의
견을 청취하는‘공개변론’을 개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
도 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근거 중심적 가치 판단과 신중한 의견 청취
과정이 바로“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정당하다”는 이날의 판
결로 귀착된 것. 

치협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옳은 결정을 내려 준
대법원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며“3만여 치과의사들
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치의보톡스시술적법”
7월21일선고서서울중앙지법판결파기환송결정치협, 판결후즉각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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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석제거, 틀니 및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시 환자에게
받던‘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폐지됨에 따라 개원가 업무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신청서만
기존대로 작성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치과등록제 분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려왔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폐지는 대구지부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
부, 국민신문고 등에 스케일링, 급여 틀니 등의 진료목적 시 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생략 여부를 수차례 문의해“진료 목적 시 동
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이끌어 낸 데 따른 것이
다. 

조진호 대구지부 정보통신이사는“환자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쓰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진료목적인
데 치과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에 계속 질의를 했고, 생략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복지부 공식 확인을 통해“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요양기관이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진료 목적의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자 동의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
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복지부는 또“의료법 제22조에 의거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성
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이
용할 수 있다”며 진료목적의 범위로 ▲진료와 직접 관련된 예약,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예약확인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
보 등의 업무 ▲예방접종 안내(일반접종 안내는 제외) ▲병원 이전
이나 휴업에 관한 정보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제3자 개인정보 동의서는 1년
동안‘안전하게’보관해야 할 의무와‘안전하게’폐기해야 할 의무
가 있는데 이번 방침에 따라 기존에 보관하던 동의서 역시 폐기해
도 무방할 전망이다.

치협 관계자는“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추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치석제거·틀니7월부터정보제공동의서폐지
대구지부건의로개선…의료급여대상자는기존대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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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5년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김 현 수, 이 원 표, 유 상 준, 김 병 옥*

변형된의도적재식술을통한
병적이동된치아들의치료: 증례보고

Treatment of pathologically migrated teeth via modified intentional replantation: 
cases report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chool of Dental Scienc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Hyun-Soo Kim, Won-Pyo Lee, Sang-Joun Yu, Byung-Ock Kim*

Pathologic tooth migration (PTM) caused by periodontal disease is a relatively common disease with a prevalance rate of
30~55%. It is one of the reasons for periodontal treatment of patients. PTM occurs when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 position of
the tooth are altered and clinical features of PTM include facial flaring, diastema, proximal tilting, rotation, and extrusion of tee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treatment of teeth of hopeless prognosis through the practice of modified intentional
replantation on pathologic migrated tooth.

This study presents cases using modified intentional replantation for the treatment of pathologic tooth migration caused by
severe periodontitis. Modified intentional replantation is a technique that prepares extraction socket by using an implant drill.

Based on 3 cases performed with modified intentional replantation, an improvement of clinical periodontal indicators such as
probing pocket depth, bleeding on probing, tooth mobility, and pathologic teeth migration  was observed after surgery. Also, the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functional and esthetic improvement. 

Key words : Intentional replantation, Implant drill, Pathologic tooth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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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주치료를위해내원하는환자들중치주질환에의

한병적치아변위로인해심미적불만을호소하는경

우를흔히볼수있다. 병적치아이동의유병률은약

30~55% 정도로알려져있으며1), 환자들이치주치료

를 받는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1997년

Martines 등은 병적 치아 이동(pathologic teeth

migration, PTM)을치주질환으로인해, 치아의위

치와관련된요소들이파괴되어나타나는치아이동이

라고 정의했다2). 병적 치아 이동의 발병 양상으로는

순측 경사(facial flaring, 34.80%), 치간이개

(diastema, 27.00%), 인접측 경사(proximal

tilting, 20.00%), 치아회전(rotation, 13.90%),

정출(extrusion, 4.30%) 등이있다. 

1996년 McGuire 등은치주치료의예후를우수한

(excellent), 좋은(good), 적절한(fair), 불량한

(poor), 의심스러운(questionable), 절망적인

(hopless)으로분류했다3). 치주질환으로인해병적으

로 변위된 치아에 대해서도 이러한 예후 분류를 적용

할수있으며만약변위량이 3mm 이하로좋은예후

가예상되는경우단순히치주치료를통해서치아변위

를치료할수있다4). 절망적인예후를제외한경우에는

주로비외과적치주치료를선행한후외과적치주치료

및교정치료를통해개선할수있다5). 하지만절망적인

예후를가진치아의경우에는발치후수복이주된치

료법이다. 그러나환자가자연치유지에대한강한의

지를가지며발치를원치않는경우, 발치를대체할만

한치료법으로의도적재식술을이용할수있다.

의도적 재식술이란“질환에 이환된 치아를 의도적

으로발치하여구강밖에서치료한후원래자리로재

위치시키는술식”을말한다6). 하지만치주질환에이환

된치아의경우에는의도적재식술이비적응적으로알

려져있으나과거의여러문헌들에서심한치주질환에

이환된경우에대해서의도적재식술을통해성공적인

치료결과를보인사례들이있다6~9).

치주질환은치아주위조직을파괴하며치아의병적

변위를일으키기도하는데내원하는환자들의몇몇은

만성적인치주염에의한통증보다는치아변위를주소

로내원하는경우가있다. 특히치아의수직변위가만

성적으로진행된경우에는정출이진행되며근단부위

가치조골로대체되면서통상적인의도적재식술로는

치아를원하는위치로재식시킬수가없게된다. 이러

한점을해결하기위하여치아를발거한후발치와의

근단부위에임플란트드릴을이용하여재식공간을확

보한 후 재식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하 고 이를

변형된의도적재식술이라고명명하게되었다8, 9). 

본 증례 보고를 통해서 심한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병적인 치아 이동을 나타내고 절망적인 예후

(hopless prognosis)가예상되는치아를변형된의

도적재식술을이용하여성공적으로치료한사례를제

시하고더나아가발치를대신할만한치료법으로서의

가능성에대해서언급하고자한다. 

Ⅱ. 증례선택을위한결정트리
(Decision tree for case
selection)

본증례보고에서는심한치주질환에이환되어절망

적인예후를보이는치아를대상으로술식을진행하

다. 이러한경우치주치료후에도개선의여지가없다

면발치후보철치료를시행하게된다.

하지만환자가발치를원치않는경우대안적치료

법으로의도적재식술을고려할수있다. 

만약치근단부위에재식을위한공간이존재한다면

치아를원래의위치로재식하는기존의의도적재식술

을진행할수있다. 하지만만성적인치아정출로인해

치아를원하는위치로재식하기위한근단부위공간

이부족하다면 socket preparation을통한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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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재식술을시행할수있다.

재식술은발치및치근단드릴링과같은술식이포

함되어있으므로이러한외과적치료가가능한환자에

대하여진행해야하며, 술 후에구강위생관리가양호

하고정기적인재내원이가능해야한다.  

Ⅲ. 증례보고

1. 증례 I

첫번째환자는53세남환으로상악좌측견치(#23)

의 동요도 2도및정출로인한비심미성을주소로내

원하 다. #23 치아주변으로심한치조골소실및부

착상실이있었고치아는절단측으로2mm 넘게정출

되어있었으며교합시협측으로1mm가넘게치아변

위를보 다. 임상검사결과를바탕으로#23 치아를

절망적인예후로진단했고발치를권유했으나환자는

자연치유지에대한의사를표현했다. 

비외과적치주치료후에탐침시출혈은개선되었으

나치주낭및병적치아이동은잔존하여환자에게충

분한설명및동의를구한후, 대안적치료법으로서의

도적재식술을진행하기로하 다. 치근단부위의재

식공간을분석한결과, 재식을하기에는치근단공간

이부족한것으로판단되어발치와치근단에공간형

성을통한변형된의도적재식술을계획하 다. 그리

고전처치로써재식술을시행하기 2주전에 #23 치아

에대한근관치료를시행하 다. 

변형된 의도적재식술의과정을살펴보면, 먼저 치

료할 치아를 비외상적으로 발치한 후 식염수에 적신

거즈로치관부분을조심스럽게잡고치근표면의치석

과염증조직을제거한다. 이때치근표면을직접접촉

해서는안되며치근면활택시치근면의치관방향에

부착된치석및염증조직은확실히제거하되근단방

향 치근면의 생활력을 가진 치주인대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것이중요하다. 다음으로발치와내부를소

ORIGINAL ARTICLE

Fig. 1. Decision tree for treatment of pathologic tooth migration(P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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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는데,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염증조직을 제

거하는데중점을두어야하며발치와내부를과도하게

소파해서는안된다. 그후에임플란트드릴을이용하

여발치와치근단부위에재식을위한공간을형성한

다. 드릴링을시행하기전에적절한공간형성을위한

방사선사진분석을통해필요한드릴링깊이를정해

야한다. 그리고먼저측면절삭이가능한린데만드릴

을이용하여예상되는방향으로초기드릴링을시행한

후, 재식할치아의직경을고려하여임플란트드릴링

을순차적으로진행한다. 공간형성이끝난후에는치

아를발치와내에재식한후레진와이어스플린트를

이용하여인접치아와고정해준다. 발치후치주인대

조직이외부에노출되는시간이길어지면생활력을상

실할수있으므로치아발거후재식하는데걸리는시

간을 가급적으로 15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고정이끝난후에교합검사를하여과도하게닿는

부분은교합조정을적절히해주어야한다. 재식한치

아주변은기존의치조골상태가좋지않은경우가대

부분이므로스플린트기간은 2개월정도충분히유지

하는것이추천된다. 그 이후에는스플린트를제거하

는데만약환자가동요도로인한불편감을호소한다면

다시스플린트로고정하여장기간유지하며경과를관

찰해야한다. 

치료후환자에게저작에주의해야하며, 스플린트가

파절되었을경우즉시내원하여재부착할것을설명했

다. 술후7일간아목시실린(amoxicillin)을하루3번

복용하도록하고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가

을하루2회실시하도록당부했다. 

술후 1주, 2주, 4주재내원하도록하여재식한치

아의상태를체크하 고, 치아가염증및동요도없이

잘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 다. 

재식술후변위되었었던치아의위치가개선되었고

3개월후체크시에도치주조직의염증소견은없었으

며치아동요도도 1도정도로감소했다. 술전에최대

6mm로측정되었던치주낭도술후에 4mm 정도로

개선되었다. 치아 동요도가 감소하여 스플린트 제거

를 설명했으나 환자가 장기간의 치아 고정을 원하여

스플린트를유지하기로했다.  

술후9개월이지난현재재식술을시행한치아주변

의치주조직이염증소견없이유지되고있으며치아동

요도도1도이하로감소한상태이다. 방사선사진상에

서치근유착및치근흡수경항은보이지않았으며치

유반응으로써치주조직의리모델링경향을관찰할수

있었다. 환자는 심미적 개선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Fig. 2. Procedures of modified intentional replantation
a) Extraction of tooth b) Root planing c) Removal of granulation tissue 
d), e) Socket preparation by using implant drill  
f) Simple suture and resin spl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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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저작시에도큰불편감없이사용하고있다.

증례 II

두번째 환자는 68세 남환으로 상악 우측 중절치

(#11)의 동요도및절단측치아변위로인한비심미성

을주소로내원하 다. #11 치아주변으로심한치조

골 소실 및 2도의 치아 동요도가 관찰되었고 치아는

절단면측으로 3mm 넘게 정출된 상태 다. 임상적

검사결과를바탕으로절망적인(hopless) 예후로진

단을내리고환자에게발치를제안하 지만환자는자

연치유지를원하 다.

비외과적치주치료후에치주염증은다소개선되었

으나병적치아이동상태는전혀개선되지않았다. 환

자에게 발치 후 보철수복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환자는자연치유지를원하여환자에게충분한설명과

동의를구한후의도적재식술을계획하 다.  

방사선사진을통한공간분석결과치아재식을위

한공간이불충분하다는결론을내렸고변형된의도적

재식술을계획하 다. 

술식은앞서설명한것과동일한순서대로진행하

으며앞선증례와의차이점은발치와공간형성후치

근단부위에치주조직재생을돕기위해혈소판풍부

피브린막(Platelet rich fibrin membrane)을 삽

입후치아를재식했다는점이다. 

술후 7일간아목시실린(amoxicillin)을하루 3번

투여 및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가 을 2회

실시하도록설명하 고, 술 후 1주, 2주, 4주 재내원

토록하여재식한치아를체크하 고치주조직의염증

및치아동요없이잘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 다. 3

개월후치아동요도가1도정도로감소하여레진와이

어스플린트를제거하 다.

술후 6개월내원시에도재식한치아는잘유지되

고있었으며치아동요도는1도이하로감소된것상태

ORIGINAL ARTICLE

Fig. 3. Intraoral photographs a) Pre-operation b) After 3 months

Fig. 4. Periapical radiographs a) Pre-operation b) After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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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주변치아와조화로운배열을이루고있음을확

인할수있었다. 치근단방사선사진상에서치근단공

간형성을시행한부위에서치근유착및치근흡수경

향을관찰되지않았고골조직의재형성양상을확인할

수있었다. 

증례 III 

세 번째 환자는 43세 남환으로 상악 좌측 중절치

(#21)의동요도및협측치아변위를주소로내원하

다. #21 치아주변으로심한치조골소실및2도의치

Fig. 5. Procedure of modified intentional replantation
a) Extraction of tooth  b) Root planing 
c) Removal of granulation tissue & socket preparation by using implant drill 
d) Insertion of platelet rich fibrin membrane  e) Resin splinting

Fig. 6. Intra-oral photographs a) Pre-operation b) After 6 months            

Fig. 7. Periapical radiographs a) Pre-operation b) After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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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요도가 관찰되었고 치아는 협측으로 3mm, 절

단측으로 2mm 넘게 변위된 상태 다. 임상 검사결

과를바탕으로절망적인(hopless) 예후로진단을내

리고환자에게발치를제안하 지만환자는치료를통

해자연치를유지하기원했다.

비외과적치주치료를통해치주조직의염증은개선

되었으나병적치아이동은잔존하여환자에게충분한

설명한후, 의도적재식술을진행하기로하 다. 치주

검사및치근단방사선사진을분석해본결과치근단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치근단 공간 형성을

통한변형된의도적재식술을계획하 다. 그리고전

처치로써재식술을시행하기2주전에#21 치아에대

한근관치료를시행하 다. 

술식은앞서설명한것과동일한순서대로진행하

고임플란트드릴을이용하여치근단공간형성을하고

치주조직 재생을 돕기 위해 근단부위에 혈소판 풍부

피브린막(Platelet rich fibrin membrane)을 삽

입후치아를재식하 다. 

술후 7일간아목시실린(amoxicillin)을하루 3번

투여 및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가 을 2회

실시하도록설명했으며, 술 후 1주, 2주, 4주 재내원

토록하여재식한치아를체크하 고염증및동요없

이잘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 다. 

술후 3개월후치아동요도는 1도정도로감소하

으나스플린트제거후환자가치아동요로인한불안

감을느껴장기간의고정장치필요성을설명하고레

진스플린트로인접치아와고정하 다.   

술후 12개월내원시에도재식한치아는잘유지되

고있는상태 으며치주조직의염증소견도관찰되지

않았다. 치아동요도는 1도정도로감소하 고탐침시

치주낭이 감소되었고 출혈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장기간의스플린트장치에대해불편감이없었

고만족하여고정을유지하기로하 다. 

방사선사진상치근단공간형성을시행한치근부위

에치근유착및치근흡수경향을관찰되지않았다. 

Ⅳ. 결과

앞선 3가지의 임상증례를 통해서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한 후에 치주낭 깊이, 치아동요도, 탐침시 출혈,

치아변위의개선을확인할수있었고환자들역시술

ORIGINAL ARTICLE

Fig. 8. Procedures of modified intentional replantation
a) Extraction of tooth b) Root planing c) Removal of granulation tissue 
d) Socket preparation by using implant drill 
e) Insertion of platelet rich fibrin membrane f) Resin spl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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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결과에대한기능적, 심미적만족감을나타내었다.

앞선세증례에서수개월동안예후관찰을해본결과

방사선학적으로 치근단 부위 골유착 및 흡수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고 약간의 골재생 및 리모델링 양상이

관찰되었다. 하지만치근유착및흡수는오랜기간에

걸쳐나타나는합병증이므로추후장기간의관찰이필

요하며만약합병증이나타날경우에대한대비책및

이행치료에대한면 한준비도필요할것이다.

Ⅴ. 고찰

치주질환으로인해발치를하게되는경우지속적인

잔존치조골의흡수가진행되는데보통발치6개월후

에 치조골 높이의 40%, 폭의 60% 정도가 흡수된다

고보고하 다12). 특히전치부의경우발치후남아있

는협측골이얇고다발골로이루어져있어심한골흡

수가진행되어추후보철치료시에도비심미적인문제

가발생하기도한다. 하지만의도적재식술을통해치

아를 재식하는 경우 치아 주변의 골흡수를 방지하는

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6).

의도적재식술후에나타날수있는대표적인합병

증은 치근유착과 흡수이다13, 14). 이는 수년에 걸쳐 서

서히진행되는것으로치근흡수가광범위해서동요도

가생기는경우발치를하게된다. 하지만불가피하게

치근이흡수되더라도흡수된부위에는골이대체되므

로결과적으로는잔존치조골유지효과를얻을수있

으므로보철또는임플란트치료를진행해야하는경우

에도움이될수있다6).

앞서 언급한합병증인치근유착및흡수를방지하

Fig. 9. Inra-oral photographs a) Pre-operation  b) After 12 months

Fig. 10. Periapical photographs a) Pre-operation  b) After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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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해중요한것이치주인대조직이다. 치주인대조

직은 치조골과 치근의 백악질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며 생활력이 있는 치주인대 조직은 치근의

유착및흡수를방어하는역할을한다15). 따라서치주

인대조직이건전할수록재식술의성공률은높아지므

로치근면의처리와발치와소파시에병적인조직을

확실히제거하되건전한잔존치주조직은최대한보존

하는것이술후치주조직재생을위해중요하다. 의도

적재식술은치아를구강밖으로꺼내어치료하므로병

소에대한접근도가좋아상방의(coronal) 염증조직

을보다확실히제거할수있고하방의(apical) 생활

력이있는건전한치주조직은보존할수있다는이점

을 가진다. 1977년 waerhaug은 치은연하 치태와

치근단부위의치주조직과의거리가약0.2-1.0mm

라고보고하 는데이를참고하여치근면처리시치석

하방으로 1mm 정도까지만병적조직을확실히제거

하는것이남아있는치주조직을보존하는데유리하다

고할수있다16). 또한 2012년Noda 등은개의구치

를대상으로한실험에서치근면상방(coronal) 부분

의치주인대및백악질을제거하고 PDGF-BB를적

용한뒤재식립하는실험을하 는데, PDGF-BB를

적용한실험군에서치주인대조직과백악질의재생이

일어났음을 확인하 다. 저자는 PDGF-BB의 자극

을받은근단부위의건전한치주조직이분화증식하

여치관방향으로재생이일어났음을보고하 는데이

를 통해 성장인자와 더불어 건전한 잔존 치주조직의

중요성을유추할수있다17).

그리고 2011년 Park등은염증성치주인대조직에

서치주인대줄기세포를관찰하 는데이세포들이백

악질과 치주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18). 2004년 Seo 등은 발치와 내의

육아조직에서 간엽줄기세포를 확인하 다19). 이를 참

고할때발치와내의염증조직소파시에도육안으로

확인하며가급적보존적으로소파하는것이발치와내

에남아있는치주조직을보존할수있으므로술후합

병증을예방하는데도도움이될수있음을유추할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발치와내부에존재하는염증성

조직을육안으로확인후큐렛으로가벼운힘을가하

여제거하 고다시발치와내부를식염수를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하 다. 만약 치주조직의 염증이 심하고

급성증상을보이는경우에는술전처치로서치근활택

술및항생제투여하여염증을감소시킨후의도적재

식술을시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하

지만발치와내의염증성조직을어느정도까지소파

하는것이좋은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본

증례에서는염증조직을큐렛으로가볍게소파하고세

척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예후

관찰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치주조직의재생을적극적으로돕기위해서는성장

인자의이용도필요하다20). 성장인자를적절히이용함

으로써줄기세포가분화하고성장할수있는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하여 치주조직의 재생률을 높일 수 있

다. 본증례에서는혈액을가공하여만든혈소판풍부

피브린막을 치근단부위에적용함으로써잔존치주인

대조직의재생을돕고자했다. 자가혈액농축물은치

주창상에고농도의성장인자를안전하게적용할수있

는 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1). 혈소판에 포함되어

있는 α-granule에는 다양한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

β), endothelial growth factor(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등이있다22).

본증례에서도성장인자의부가적인사용이치주조직

재생에긍정적인효과를주었을것으로생각되며이러

한성장인자를통한조직재생과기전에대한연구는

앞으로도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할분야이다.

술식에있어기존의의도적재식술과비교하여변형

된의도적재식술의과정의차이점은임플란트드릴을

이용하여치근단부위에재식을위한공간을형성한다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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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치주조직의 재생률을

높이기위해서발치와처치는가급적보존적으로해야

하므로치근단공간형성시에도사전에방사선사진

및임상검사를통해정확한드릴링방향과깊이를정

하여보존적으로진행해야한다. 2013년알레산드로

등은골내낭치료를위한치주판막술시에골수내천공

(intra-marrow penestration)을시행한경우임

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유의하게 골생성 및 치주조직

재생의향상을보 다고보고했다23). 따라서재식술시

치근단부위에드릴링역시골조직및치주조직재생

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드릴링한치근단공간과치근이 착된경우일종의4

벽성결손(4-wall defect)을형성하게되어보다양

호한치유효과를기대할수도있다. 

앞서제시한세가지임상증례를통해심한치주질

환에이환되고변위된치아의경우에도변형된의도적

재식술을 통해 자연치를 유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세증례모두단기간의예후관찰을바

탕으로작성한것으로보다정확한임상적개선효과

및술후합병증의발생여부조사하기위해서는보다

장기간의예후관찰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

다수의임상증례를통해통상적인치료법과비교하여

변형된의도적재식술이가지는장점및단점에대해

종합적으로비교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일반적으로심도의치주질환과병적치아이동으로

인해절망적인예후가예상되는치아의경우보통발

치후수복이통상적인치료방법이다. 하지만환자가

발치를원하지않고치료를통해자연치를유지하고자

하는경우대안적치료법으로써의도적재식술의시행

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물론심한치주질환에이

환된경우통상적으로의도적재식술이비적응증에해

당하지만과거여러문헌에서성공적으로치료한사례

가있었으며정확한진단과술식진행, 그리고치주조

직재생에도움이되는인자들을부가적으로이용한다

면술식의성공률을높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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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periodontal scaling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for 2009-2013. After the enforcement of periodontal scaling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number of patients diagnosed with periodontal disease and received treatment, has increased from
35,234 to 99,576 people in the last 4 years. Further, the number of patients who received the treatment of periodontal disease more
than once, have also increased to around 69% in 2013 when compared to 2012. Moreover, the number of patients receiving
periodontal scaling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Among the patients who visited hospital for periodontal disease,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280%. As a result, continuous public relations and long-term research on the effect of periodontal scaling
as a prophylactic treatmen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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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연보에의하면치은

염및치주질환(K05)은 다빈도상병 2위를차지하고

있으며, 총진료실인원은10,825,914명이고, 총진료

비는 7,469억원이다1). 최근 5년간치은염및치주질

환의진료실인원은 46.7%, 총진료비는 87.1% 증가

하 다 . 2011년 WHO는 심 각 한 Non-

Communicable Disease(NCD)에고혈압, 당뇨등

과더불어구강질환(oral disease)을포함시킨바있

다2, 3). 이어2014년FDI의도쿄선언에서는앞으로의

전세계의치과기관과치과관계자에게세계치주질환

선언(Global Periodontal Disease Initiative)을

통해행동계획을발표하 다4). 이와 같이치주질환은

다른 전신질환과 같이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전

세계적인관리와치료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5).

치주질환과전신질환의관계에대한연구는꾸준히

이어져왔고,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결과들

이보고되고있다6). 치주질환과심혈관계질환의상호

적인관계는이미그관계가입증된바있고, 혈압, 당

뇨와같은대사성질환도그관계성이강조된지오래

이다7, 8). Endothelial dysfunction과 치주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되어 염증성 질환으로서의 치주질

환이전신에미치는 향이 접하게관련있을수있

음을보고하 으며, 최근여러연구에서일치된결과

를보여주고있다9~11). 

치주질환은치태, 치석내존재하는세균에의해잇

몸에생기는염증성질환이며, host factor를제외한

원인요소인 세균, 즉, 치태 및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12). 치주질환이 진행된 경

우에는간단한치주치료에서복잡한치주수술까지다

양하게 치료할 수 있겠지만, 경도의 치주질환이라면

치은연상 치태제거, 즉 스케일링 만으로도 치은연하

세균의양과구성에 향을줄수있다13, 14). 또한지속

적으로스케일링을함으로써치은연상및치은연하

세균에 유의한 변화를 줄 수 있다15). 즉, 치주질환이

있다하더라도지속적인스케일링을통해치주질환이

악화되는것을막거나치료에도움을줄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 보험급

여화가 시행되었다. 스케일링 보험급여화는 만 20세

이상성인에게후속처치없이치석제거만을목적으로

하는경우에연 1회에한하여제공되는데, 2013년 7

월에 시행되었음에도, 2013년도 복지부 보건복지정

책인지도는1위, 만족도는2위로받았다. 지속적으로

늘어가는치주질환치료비용을절감하고, 구강건강

증진을목표로시행된이제도는현재많은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아직 그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한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국민건강

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보험급여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이후 의

료이용형태의변화및추이를확인하고스케일링보험

급여화정책에대한효용성을평가하고자한다.

Ⅱ. 재료및방법

1. 연구 내용

1) 표본코호트 자료

(1) 표본코호트자료를활용하여최근 4년(2010년

~2013년)동안 하반기(7월~12월)에 요양기관에 내

원하여 주진단명이‘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으로

진단받고 분류 코드가 1/3악당(U2232)와 전악

(U2233)인환자를대상으로스케일링보험급여화전

후의진료인원및진료비추이를확인하 다.

(2) 치과진료를 유형(‘치아질환처치’, ‘수술후 처

치, 치주조직의처치’, ‘구강외과수술’및‘치주질환

수술’)별로구분하여스케일링과동시에진료받은치

과진료를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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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분석 방법

빈도분석과기술통계를활용하여치은염및치주질

환(K05) 환자의진료인원과진료비를확인하 다. 수

집된 자료는 SAS statistical package (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를이용하여분석

하 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상시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IRB No. 2015-

02-034).

Ⅲ. 결과

1. 매년 하반기에 스케일링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

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환자는 2012

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 다. 스케일링 보험급

여화가 시작된 2013년도 7월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

으로 스케일링 받은 환자는 2012년 7월에 비해 3배

이상증가하 다(Table 1).

2. 치은염및치주질환(K05)으로요양기관에내원

한환자는여성이남성보다많았다. 2013년도하반기

에내원한환자는전년대비남성과여성모두 2.8배

증가하 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요양기관에 내

원한환자는‘40세 이상 65세 미만’이가장많은비

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세이상 40세미만’, ‘65

세이상’, ‘20세미만’순이었다. 전년대비증가율이

가장높은연령대는‘20세이상40세미만’(4.5배)이

며, 증가율이가장낮은연령대는‘20세미만’(1.1배)

이 다. ‘20세미만’의증가율이가장낮은이유는스

케일링보험급여대상이아니기때문으로보인다. 치

은염및치주질환(K05)으로요양기관에내원하는환

자는‘5분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분위’, ‘3분위’순이었다. 사회보장유형별로 살펴

보면, ‘직장가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율이가장높은사회보장유형은‘직장가입자’(3.0배)

이며, 증가율이가장낮은사회보장유형은‘의료급여’

(1.8배) 다(Table 2).

3. 2013년도하반기를기준으로치은염및치주질

환자가가장많이진료받은요양기관은치과의원으로

전체의 90%이상을차지하며, 치과병원(4.7%), 종합

병원(1.3%) 순으로높았다. 2013년도하반기에치과

의원및치과병원에서진료받은환자는전년대비각

각 2.6배, 3.8배 증가하 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4.8배 증가하 다

(Table 3).

4. 2013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치주질환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이가장높으며, 상세불명, 기타치

주질환, 만성치주염, 만성치은염순이었다. 급성치

은염환자의요양급여비용총액이가장낮았다. 모든

질병코드(K05.0~K05.6)에서 평균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증가하 다.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보험자부

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이며, 환자부담금이

차지하는비중은약30% 다(Table 4).

5. 2013년도하반기에치은염및치주질환으로요

양기관에내원한환자중, 치석만제거한환자(86.2%)

가 가장 많았고, 치석을 제거하고‘치아질환처치’를

한 환자(7.5%), ‘구강 외과수술’을 한 환자(3.9%),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를 한 환자(2.8%),

‘치주질환수술’을한환자(0.3%) 순으로많았다. 스

케일링 보험급여화 이후에 치석만 제거한 환자는

85,879명으로전년도대비56,481명이증가하여약

2.9배 증가하 으며, 비중도 증가하 다(83% →

86%). 스케일링보험급여화이후에전년도하반기대

비‘치아질환처치’환자수는2.9배, ‘수술후처치, 치

주조직의 처치’환자수는 1.5배, ‘구강 외과수술’환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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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2.4배증가하 으며, ‘치주질환수술’환자수

는 감소하 다 (Table 5). 2013년도 하반기에 치석

을제거하고‘치아질환처치’를받은환자의요양급여

비용총액(72,675원)이가장높았으며, ‘치석제거 +

치주질환 수술’환자(68,018원), ‘치석제거 + 구강

외과수술’환자(66,905원), ‘치석제거 + 수술후 처

치, 치주조직의처치’환자(47,970원) 순으로높았다

(Table 6).

Table 1. State of scaling practice on patients with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 in last four years by monthly. 
(unit: number, %)

주) 합계는 중복을 포함한 수치임

합계 29,353 34,065 37,590 103,139 

7월 5,179 (10.2) 5,556 (9.6) 6,632 (10.3) 20,286 (15.6)

8월 5,224 (10.3) 6,017 (10.4) 6,798 (10.5) 19,367 (14.9)

9월 4,309 (8.5) 5,435 (9.4) 5,699 (8.8) 14,123 (10.8)

10월 4,727 (9.3) 5,410 (9.3) 6,340 (9.8) 16,738 (12.9)

11월 4,796 (9.4) 5,676 (9.8) 6,118 (9.5) 15,333 (11.8)

12월 5,118 (10.1) 5,971 (10.3) 6,003 (9.3) 17,292 (13.3)

2010 2011 2012 2013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 per year. (unit: number, %)

합계 27,491 31,821 35,234 99,576

성 남성 13,483(49.1) 15,319(48.1) 17,178(48.8) 48,504(48.7)

여성 14,008(50.9) 16,502(51.9) 18,056(51.2) 51,072(51.3)

연령 20세 미만 2,079(7.6) 2,426(7.6) 2,396(6.8) 2,750(2.8)

20~40세 미만 6,283(22.8) 6,991(22.0) 7,454(21.2) 33,348(33.5)

40~65세 미만 15,715(57.2) 18,209(57.2) 20,350(57.8) 53,675(53.9)

65세 이상 3,414(12.4) 4,195(13.2) 5,034(14.3) 9,803(9.8)

소득 1분위 3,623(13.2) 5,042(15.8) 4,874(13.8) 14,397(14.5)

분위 2분위 3,734(13.6) 4,316(13.6) 4,317(12.3) 13,642(13.7)

3분위 4,719(17.2) 5,113(16.1) 5,521(15.7) 16,860(16.9)

4분위 6,218(22.6) 6,993(22.0) 7,442(21.1) 22,166(22.3)

5분위 9,197(33.4) 10,357(32.5) 13,080(37.1) 32,511(32.6)

사회 의료급여 28(0.1) 913(2.9) 991(2.8) 1,830(1.8)

보장 세대주 19(0.1) 661(2.1) 713(2.0) 1,300(1.3)

유형 세대원 9(0.0) 252(0.8) 278(0.8) 530(0.5)

직장 18,490(67.3) 21,193(66.6) 23,826(67.6) 71,673(72.0)

가입자 8,871(32.3) 10,387(32.6) 11,913(33.8) 41,617(41.8)

피부양자 9,619(35.0) 10,806(34.0) 11,913(33.8) 30,056(30.2)

지역 8,973(32.6) 9,715(30.5) 10,417(29.6) 26,073(26.2)

세대주 4,848(17.6) 5,288(16.6) 5,656(16.1) 13,782(13.8)

세대원 4,125(15.0) 4,427(13.9) 4,761(13.5) 12,291(12.3)

2010 하반기 2011 하반기 2012 하반기 2013 하반기

주) 지역 및 직장 가입자 각 10분위를 5분위로 그룹화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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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medical expenses for treating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 (unit: won, %)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함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 81,167(100) 69,422(100) 54,301(100) 49,949(100)

본인부담금 43,150(53.2) 34,699(50.0) 28,083(51.7) 25,121(50.3)

보험자부담금 35,449(43.7) 32,327(46.6) 24,531(45.2) 23,133(46.3)

일반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 59,384(100) 73,793(100) 39,693(100) 40,251(100)

본인부담금 23,589(39.7) 26,058(35.3) 13,620(34.3) 14,672(36.5)

보험자부담금 35,796(60.3) 47,532(64.4) 25,129(63.3) 24,938(62.0)

치과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 75,906(100) 64,195(100) 49,872(100) 51,091(100)

본인부담금 30,212(39.8) 25,150(39.2) 19,512(39.1) 20,040(39.2)

보험자부담금 45,685(60.2) 39,019(60.8) 30,348(60.9) 31,040(60.8)

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 35,774(100) 36,460(100) 38,210(100) 45,402(100)

본인부담금 10,578(29.6) 10,544(28.9) 11,053(28.9) 13,273(29.2)

보험자부담금 25,195(70.4) 25,914(71.1) 27,155(71.1) 32,128(70.8)

보건소*

요양급여비용총액 12,690(100) 20,987(100) 22,286(100) 28,036(100)

본인부담금 3,417(26.9) 5,343(25.5) 4,360(19.6) 7,663(27.3)

보험자부담금 9,273(73.1) 15,644(74.5) 17,926(80.4) 20,036(71.5)

2010 하반기 2011 하반기 2012 하반기 2013 하반기

Table 3. Current status of patients with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 using hospital per year. 
(unit: number of times, %)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함

합계 30,743 35,716 39,297 105,940

종합병원 231(0.8) 279(0.8) 279(0.7) 1,347(1.3)

병원 9(0.0) 36(0.1) 32(0.1) 168(0.2)

치과병원 941(3.1) 1,074(3.0) 1,300(3.3) 4,948(4.7)

치과의원 29,556(96.1) 34,320(96.1) 37,681(95.9) 99,461(93.9)

보건소* 6(0.0) 7(0.0) 5(0.0) 16(0.0)

2010 하반기 2011 하반기 2012 하반기 201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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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치주질환은치태와치석의세균막에의해생긴면역

염증반응의결과로나타나는질환으로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6). 그에 대한 세계적인 의료

비부담도더불어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치

주질환은나날이증가하고있다. 노령화와함께치주

질환에대한인지도가증가한다면, 의료비부담은더

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 17). 즉, 앞으로도 진료비

가더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건강보험재정에 향

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치주질환치료를위해서는막대한인적, 경제적재

원이부가될수밖에없는데, 이는치주질환에대한치

료가치주치료, 치주수술뿐아니라, 심한 치주질환으

로 발치하 을 경우, 임플란트 혹은 연속가공의치나

의치를통한비용이크게발생하는보철적수복을포

함하기 때문이다.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 부분틀니,

전체틀니 혹은 임플란트를 보험급여화하면서 국민건

강보험에서부담하는비중이더커졌으나, 실제로발

치및수복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는 40-60대를고

려한다면, 더욱 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질환을 치료하고, 구강

치아를수복하고재건하는방향이아닌, 질환을예방

하는차원의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치주질환은치태, 치석의세균막이주요한원인인자

이며, 이를미리제거함으로써치주질환의발생을예

Table 5. Types of treatment given for patients who have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 (unit: number, %)

주) 합계는 중복을 포함한 수치임

합계 27,491 31,821 35,234 99,576

치석제거 22,908(83.3) 26,580(83.5) 29,398(83.4) 85,879(86.2)

치석제거 + 치아질환처치 1,911(7.0) 2,274(7.1) 2,612(7.4) 7,459(7.5)

치석제거 +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1,374(5.0) 1,645(5.2) 1,858(5.3) 2,789(2.8)

치석제거 + 구강 외과수술 1,312(4.8) 1,429(4.5) 1,617(4.6) 3,869(3.9)

치석제거 + 치주질환 수술 554(2.0) 475(1.5) 271(0.8) 344(0.3)

2010 하반기 2011 하반기 2012 하반기 2013 하반기

Table 6. Treatment cost of patients with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 per year.

치석제거

요양급여비용총액 35,012(100) 35,487(100) 36,972(100) 43,731(100)

치석제거 + 치아질환처치

요양급여비용총액 60,858(100) 65,051(100) 66,763(100) 72,675(100)

치석제거 +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요양급여비용총액 50,142(100) 45,378(010) 39,934(100) 47,970(100)

치석제거 + 구강 외과수술

요양급여비용총액 64,843(100) 65,566(100) 62,246(100) 66,905(100)

치석제거 + 치주질환 수술

요양급여비용총액 94,092(100) 87,724(100) 60,827(100) 68,018(100)

2010 하반기 2011 하반기 2012 하반기 201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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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할수있다18). 더불어, 초기치주염단계에서지속적

인스케일링은만성및중증치주염의진행을막을수

있다19). 이것이스케일링이치주질환의정도와상관없

이전연령을포함하며전반적으로필요한이유라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시행후, 치주질환으로진단받고치료받은환자의수

는 최근 4년간 35,234명에서 99,576명으로 3배가

량증가하 다. 이는스케일링보험급여화로인해병

원에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조기 내원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있다는의미이다. 치주질환은치석, 치태만

있다면누구라도걸릴수있는염증성질환이기때문

에스케일링보험급여화를통해환자들이자발적으로

치과방문을하도록이끈것은질환예방효과에있어

서긍정적인효과이다. 치주질환뿐아니라, 신경치료

혹은충치치료의빈도가증가하 다. 이는치아상실

의원인이되는또다른질환인충치혹은근첨부염증

을조기에발견하여, 다른진료의비율을높여서치아

상실로이어지지않을가능성이더높아졌음을의미한

다20).

추후, 스케일링및치주질환자의전신질환과의연관

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꾸준하게 스케일링

과 치주치료가 치주질환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어떤효과를미치는지꾸준히확인해볼필요

가있으며, 예방적치료로서의효과검증을위해스케

일링및치주질환의치료효과에대한장기적인연구

가 필요하다21, 22). 또한, 데이터의 3차원적 분석을 통

해서치주질환과전신질환과의원인관계및상관관계

를분석하는연구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스케일링

이후, 치은연하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의 시행 유무

를확인하여, 이를통한치주질환의심도를파악할수

있고, 이는치주질환의심도에따른전신질환발병및

존재유무를판단할근거가된다는점에서, 타과와의

공동연구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23).

스케일링급여화로인해서치주질환을미리예방하

고 나아가 치아상실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진료환자수는 부족하고, 치주질환을 모두 아우

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치주질환을 악화시

키지않거나치주건강을유지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

스케일링이 중요하다. 표본코호트자료에서 최근 4년

간(2010년~2013년)의 하반기(7월~12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으나, 자료에서 스케일링의

효과를확인할수있는부분은2013년하반기만해당

한다. 따라서, 스케일링의장기적인효과를위해서더

오랜기간의관찰과데이터수집및분석이필요할것

으로보인다. 또한, 대부분의국민이스케일링을필요

로함에도아직도치주질환이발병한이후에내원하는

경우가있어대국민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스

케일링보험급여화대상나이를낮춰장기적으로치아

우식증등의질환을예방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성

이있다.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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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치과센터1),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센터3)

유 수 빈1), 송 봉 규2)*, 양 병 은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치과병의원 운 실태 연구: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의 인구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operation condition of dental hospital and clinics used public data :
focus on popul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y

1)Dental Clinic Center, National Police Hospital, 2)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Hansei University, 
3)Dental Clinic Center, Hanllym Univ. Sungsim Hospital

Su-Been Yu1), Bong-Gyu Song2), Byoung-Eun Yang3)

This study assayed regional distribution of dental hospital & dental clinics, the number of population & households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operation condition & duration. This study used public data that display from 1946 years(the first dental
clinic open in republic of korea) to 2016 years. We collected present condition of 21,686 dental hospital and clinics available in
public data portal site on 28. Feb.2016. Data were classified by scale, location, permission year, operation duration of dental
hospital & clinics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Surveyed on Feb. 2016. Best top 10 regions of permission dental clinics are Gangnam-gu, Seoul(1,337), Seongnamsi,
Gyeonggi-do(555), Songpa-gu, Seoul(491), Yeongdeungpo-gu, Seoul(472), Suwon-si, Gyeonggi-do(443), Seocho-gu,
Seoul(428), Nowon-gu, Seoul(417), Goyang-si, Gyeonggi-do(413), Jung-gu, Seoul(380), Yongin-si, Gyeonggi-
do(353). Whereas best top 10 regions of operating dental clinics are Gangnam-gu, Seoul(581), Seongnamsi, Gyeonggi-
do(415), Suwon-si, Gyeonggi-do(382), Seocho-gu, Seoul(320), Changwon-si, Gyeongsangnam-do(303), Songpa-gu,
Seoul(295) Goyang-si, Gyeonggi-do(290), Bucheon-si and Yongin-si, Gyeonggi-do(262), Jeonju-si, Jeollabuk-do(224).

Average population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by regional local government are 3,120 people. Best five region of
population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are Sejong-si(5,272), Gangwon-do(4,653), Chungcheongbuk-do(4,513), 
Gyeongsangbuk-do(4,490), Chungcheongnam-do(4,402). Average households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by regional
local government are 1,316 households. Best three region of households per one dental hospital & clinic are Sejong-si(2,126),

Gangwon-do(2,057), Gyeongsangbuk-do(1,946). From 1946 to 1986, permission and operating dental hospital and clinics
was steadily increasing. On 1986-1990, 1991-1995, permission, operation and closure of dental hospital and clinics increase
rapidly. From the 2011-2015 to 2016(present), permission, operation and closure of dental hospital and clinics is decreasing.
Average operating duration of closured dental hospital and clinics are 14.054 years. 

We need to map of dental hospital and clinics for open and operation of one, base on analyzed results. In an era of 30,000
dentist, we should to be concerned about operation of dental clinics in the light of past operating condition. 

Key words : big data, public portal data, dental hospital and clinics, open and operate dental clinics,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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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는수많은데이터가실시간으로생성된다.

그 데이터를 가공, 분석함에 따라 상황인식, 의사결

정, 그리고미래예측이가능하게하는 역으로발전

하고 있다. 점점 복잡해지고 위험(risk)이 난무하는

환경에서실시간빅데이터처리를가능하게하는대규

모데이터수집, 관리, 처리, 분석기술의발전은정부

와기업이시장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도

구로사용되고있다. 

빅데이터에대한대중적인관심을시작으로데이터

의중요성과그분석의가치에대한인식증가로정부

에서보유하고있는빅데이터인공공데이터의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란 2014년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제

정되면서국가기관이생성, 취득, 관리하는자료또는

행정정보를말하며, 공공데이터포털은국가가다양한

수요자를위하여인터넷을통해제공하는공공데이터

를의미한다(법제2조및제3조). 공공데이터가공개

되면서 다양한 수요자들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공

데이터를활용하여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고있다. 

면허치과의사 3만시대에치과병의원개원과운

은 개인의 역량과 경험, 선후배의 조언, 전문 컨설턴

트 자문 등에 향을 받는다1). 치과 역에서도 이러

한개인의주관적인자료에서탈피하여객관적인빅데

이터를활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공개된공공데이터를활용하

여치과병의원운 실태를광역자치단체와특별자치

단체의 인구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

변수를선택한이유는인구는사회현상을이해하고대

책을수립하기위한가장중요한변수이며, 치과병의

원운 에있어서도치과병의원의잠재적고객인주변

인구와 이를 감안한 위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

다. 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치과병의원운 에기여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바탕으로치과병의원관련단체나의료인이개

원이나운 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를구

축하고자한다.

Ⅱ. 분석자료및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2016년 2월 28일에 수집

한치과병원21,686개현황이다. 공개된치과현황자

료는 Microsoft Excel 형식으로 사업장규모, 사업

장명, 소재지 전체주소, 도로명주소, 인허가일자, 

업상태, 폐업일자, 휴업시작일자, 휴업종료일자, 재개

업일자, 소재지면적, 소재지우편번호, 병상수, 의료기

관종별명, 의료인수, 입원수, 진료과목내용명, 총면

적, 총인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공개된 자료에서

분류만있을뿐입력된값이없는소재지면적, 병상수,

의료기관종별명, 의료인수, 입원수, 진료과목내용명,

총면적, 총인원등을제외하 다. 

이 연구에서는 21,686개 치과병원을 1) 사업장규

모, 2) 소재지주소, 3) 업상태, 4) 인허가연도, 5)

운 기간등을중심으로재분류후지역별치과병의원

분포, 치과병의원과인구, 치과병의원운 상태와운

기간을분석하 다(<표1> 참조)1).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의 운 실태를 분석하기

ORIGINAL ARTICLE

1)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2016까지 발급된 치과의사 면허번호는 30,831이다(2016년 5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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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2016년 2월 기준 공개된

전국치과병원 21,686개 현황 Excel 자료를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세부적으로

우선 광역자치단체별 치과병의원수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실시하 다. 빈도분석에있어서는행정자

치부등록인구수, 시도면적등도활용하 다. 또한광

역자치단체별연도별인허가수와폐업수의관계와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을 실시하 다. 공개된 공공데이터 중 일

부는 분석을 위해 코딩값을 변환하여 사용하기도 하

다.

Ⅲ. 분석결과

1.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분석한 치과병의원 21,686개의 병의원규모, 병의

원소재지, 업상태, 인허가연도, 운 기간 등 일반

적특성분포는 <표 2>에서제시한바와같다. 2016

년 2월 기준 인허가를 받은 치과병의원은 의원급

21,379개, 병원급 307개로전체 21,686개이다. 치

과병의원은 서울특별시 7,336개(33.8%), 경기도

4,556개(21.1%) 등 수도권이 11,892개로 전체의

54.9%를차지하고있다. 2016년2월현재인허가를

받은 21,686개 치과병의원중 73.8%(16,005개)가

업중이며, 26.0%(5,649개)가폐업한것으로나타

났다.

공개된자료를그대로분석하면치과병의원은1946

년에처음인허가를받았으며, 2006년996개, 2005

년 995개, 2010년 975개 순으로 연도별 인허가 치

과병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 인허

가수가 100개가넘어가는 1982년부터 2015년까지

분포를시각적으로나타내면<그림1>과같다. 

2. 지역별 치과병의원 분포

분석단위를광역자치단체와특별자치단체에서포함

된시·군·구로확장한치과병의원의지역별분포를

<표 3>에 제시하 다. 2016년 2월 기준 우리나라에

서치과병의원인허가수가많은 10개지역은①서울

특별시 강남구(1,337개), ② 경기도 성남시(555개),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491개)와 ④ 서울특별시 등

1)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코딩하 다. 1) 사업장 규모는 ① 의원급과 ② 병원급로 분류하 다. 2) 소재지 주소는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
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
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⒃ 제주특별자치도, ⒔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류하여 해당 시군구로 분류하
다. 3) 업상태는 ① 폐업, ② 업, ③ 휴업으로 분류하 으며, 4) 인허가연도는 그대로 사용하 다. 5) 운 기간은 인허가연도에서
현재 운 중인 경우는 현재까지, 현재 폐업상태인 경우는 폐업연도까지, 현재 휴업상태인 경우는 휴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표 1. 공공데이터에서 활용한 자료

1) 사업장규모 의원급, 병원급 의원급, 병원급 그대로 사용

2) 소재지 주소 소재지 전체주소 소재지 광역, 시군구 전체주소를 2단계로 축소

3) 업상태 폐업, 업, 휴업 폐업, 업, 휴업 그대로 사용

4) 인허가연도 인허가일자 인허가연도 연도만 사용

5) 운 기간 없음 운 기간(연단위) (인허가연도) - 
(폐업연도/휴업연도/운 )

구분 개방된 데이터 사용한 자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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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분포

병의원 규모 의원급 21,379 98.6

병원급 307 1.4

서울특별시 7,336 33.8

부산광역시 1,501 6.9

대구광역시 972 4.5

인천광역시 886 4.1

광주광역시 891 4.1

대전광역시 593 2.7

울산광역시 437 2.0

경기도 4,556 21.0

병의원 소재지 강원도 435 2.0

충청북도 467 2.2

충청남도 582 2.7

전라북도 570 2.6

전라남도 526 2.4

경상북도 721 3.3

경상남도 984 4.5

제주특별자치도 187 0.9

세종특별자치시 42 0.2

업중 16,005 73.8

업상태 폐업 5,649 26.0

휴업중 32 0.2

구분 분류 빈도(개) 분포(%)

연도 빈도 연도 빈도 연도 빈도 연도 빈도 연도 빈도 연도 빈도 연도 빈도

1946 1 1956 0 1966 15 1976 49 1986 212 1996 546 2006 996

1947 0 1957 0 1967 11 1977 58 1987 221 1997 579 2007 942

1948 0 1958 2 1968 12 1978 70 1988 267 1998 566 2008 953

1949 0 1959 1 1969 18 1979 74 1989 336 1999 710 2009 928

인허가연도
1950 0 1960 1 1970 36 1980 89 1990 536 2000 709 2010 975

1951 0 1961 5 1971 58 1981 94 1991 526 2001 704 2011 898

1952 0 1962 5 1972 27 1982 116 1992 529 2002 826 2012 840

1953 0 1963 9 1973 43 1983 124 1993 577 2003 878 2013 842

1954 0 1964 3 1974 32 1984 190 1994 520 2004 942 2014 854

1955 0 1965 22 1975 43 1985 154 1995 602 2005 995 2015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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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포구(472개), ⑤경기도수원시(443개), ⑥서울특별

시서초구(428개), ⑦서울특별시노원구(417개), ⑧

경기도 고양시(413개), ⑨ 서울특별시 중구(380개),

⑩경기도용인시(353개)로나타났다. 반면실질적으

로운 중인치과병의원이많은 10개지역은①서울

특별시강남구(581개), ② 경기도성남시(415개), ③

경기도 수원시 (382개),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320

개), ⑤경상남도창원시(303개), ⑥서울특별시송파

구(295개)와⑦경기도고양시(290개), ⑧경기도부

천시(262개)와 용인시(262개), ⑩ 전라북도 전주시

(224개)로나타났다.

인허가받은 치과병의원이 많은 상위 10개 지역의

인허가수대비현재운 수비율을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 86.2%, 서울특별시 서초구 74.8%, 경기도

용인시 74.2%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43.5%, 노원구 44.8%, 등포구 46.8% 순으로낮

게나타났다. 전국적으로보면인허가수대비현재운

수비율은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자치도가특별시와광역시보다높게나타났다. 즉, 서

울시강남구, 노원구, 등포구에서는인허가받은치

과병의원 10개중 4개만운 되고있으며, 경기도수

원시와 용인시,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인허가받은 치

과병의원10개중7-8개가운 되고있다.

3. 치과병의원과 인구

가.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

<표 5>는광역자치단체별치과병의원1개당인구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에서 사용된 광역자치단

체별인구수는행정자치부 2015년주민등록인구및

세대현황이다. <표 5>에서 광역자치단체별‘인허가

치과병의원 1개당인구수’는등록인구수를인허가치

과병의원수로, ‘운 중인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

는등록인구수를운 중인치과병의원수로나눈결과

이다.

실제 운 중인 치과병의원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

수는평균 3,120명이며, 치과병의원 1개당인구수가

높은지역은세종특별자치시5,272명, 강원도4,653

명, 충청북도 4,513명, 경상북도, 4,490명, 충청남

도 4,4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4,052명, 울산광역

그림 1. 연도별 치과병의원 인허가수(1982년부터 201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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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표 3. 지역별 치과병의원 운 분포

1. 종로구 231 163

2. 용산구 145 106

3. 광진구 177 151

4. 중랑구 159 128

5. 강북구 132 106
66.. 노노원원구구 441177 ⑦⑦ 118877

7. 서대문구 171 124

8. 양천구 208 173

9. 구로구 198 159
1100.. 등등포포구구 447722 ④④ 222211

11. 관악구 232 197
1122.. 강강남남구구 11,,333377 ①① 558811 ①①

서울특별시 13. 강동구 351 213
1144.. 중중구구 338800 ⑨⑨ 221166

15. 성동구 148 115

16. 동대문구 205 149

17. 성북구 195 155

18. 도봉구 206 101

19. 은평구 266 154

20. 마포구 232 187

21. 강서구 227 188

22. 금천구 118 97

23. 동작구 209 165
2244.. 서서초초구구 442288 ⑥⑥ 332200 ④④
2255.. 송송파파구구 449911 ③③ 229955 ⑥⑥

1. 중구 52 39

2. 서구 39 32

3. 동구 48 40

4. 도구 37 30
55.. 부부산산진진구구 118888 115566

6. 동래구 126 109

7. 남구 120 95

8. 북구 92 82

부산광역시 9. 해운대구 181 153

10. 사하구 165 98

11. 금정구 163 83

12. 강서구 19 16

13. 연제구 98 81

14. 수 구 83 67

15. 사상구 52 45

16. 기타 37 32

구분 인허가받은 운 중인

광역/특별 시군구 치과병의원수 치과병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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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표 3. 지역별 치과병의원 운 분포

1. 중구 123 103

2. 동구 102 92

3. 서구 77 64

대구광역시
4. 남구 64 57

5. 달서구 198 183

6. 북구 147 126
77.. 수수성성구구 220000 115599

8. 기타 59 40

1. 중구 45 33

2. 동구 27 23

3. 남구 128 110

4. 연수구 90 84

인천광역시 5. 남동구 98 79
66.. 부부평평구구 220011 116644

7. 계양구 134 97

8. 서구 139 111

9. 기타 21 18

1. 동구 69 54

2. 서구 201 133

광주광역시
3. 남구 119 93
44.. 북북구구 334477 115599

5. 광산구 148 130

6. 기타 3 1

1. 동구 82 69

2. 중구 103 88

대전광역시 33.. 서서구구 223399 119933

4. 유성구 111 91

5. 대덕구 58 47

1. 중구 74 65

2. 북구 54 46

울산광역시 33.. 남남구구 118888 116644

4. 동구 75 50

5. 기타 46 37

구분 인허가받은 운 중인

광역/특별 시군구 치과병의원수 치과병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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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표 3. 지역별 치과병의원 운 분포

1. 포천시 35 34

2. 동두천시 21 20

3. 파주시 99 85

4. 양주시 46 34

5. 남양주시 184 158

6. 의정부시 168 129
77.. 고고양양시시 441133 ⑧⑧ 229900 ⑦⑦

8. 김포시 117 92

9. 구리시 89 74

10. 하남시 56 42

11. 여주시 35 30

12 이천시 57 46

13. 광주시 59 53
1144.. 성성남남시시 555555 ②② 441155 ②②

경기도 15. 과천시 29 18

16. 안양시 299 165

17. 광명시 142 108
1188.. 부부천천시시 328 226622 ⑧⑧

19. 시흥시 129 96

20. 안산시 241 177

21. 군포시 127 85

22. 의왕시 52 40
2233.. 수수원원시시 444433 ⑤⑤ 338822 ③③
2244.. 용용인인시시 335533 ⑩⑩ 226622 ⑧⑧

25. 안성시 50 43

26. 오산시 68 58

27. 화성시 171 139

28. 평택시 141 113

29. 기타 50 43
11.. 원원주주시시 114400 8877

2. 강릉시 66 51

3. 태백시 10 9

강원도
4. 속초시 27 24

5. 삼척시 3 3

6. 춘천시 84 73

7. 동해시 24 21

8. 기타 79 64

1. 제천시 29 26

충청북도
2. 충주시 49 45
33.. 청청주주시시 228888 119988

4. 기타 94 78

구분 인허가받은 운 중인

광역/특별 시군구 치과병의원수 치과병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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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표 3. 지역별 치과병의원 운 분포

1. 당진시 45 36

2. 서산시 47 34

3. 아산시 76 68
44.. 천천안안시시 117766 114488

충청남도 5. 공주시 26 22

6. 계룡시 13 12

7. 논산시 32 30

8. 보령시 21 19

9. 기타 144 101

1. 군산시 79 62

2. 익산시 93 84

3. 남원시 23 19

전라북도 44.. 전전주주시시 224499 222244 ⑨⑨

5. 김제시 21 16

6. 정읍시 35 32

7. 기타 69 61

1. 목포시 75 64
22.. 여여수수시시 9955 7711

전라남도
3. 광양시 58 40

4. 순천시 84 80

5. 나주시 23 21

6. 기타 182 163

1. 주시 28 25

2. 안동시 44 40

3. 상주시 26 21
44.. 포포항항시시 117711 113366

5. 구미시 124 96

경상북도 6. 천시 20 16

7. 경주시 73 62

8. 경산시 70 65

9. 김천시 34 32

10. 문경시 17 16

11. 기타 114 93
11.. 창창원원시시 334499 330033 ⑤⑤

2. 진주시 140 93

3. 통 시 34 30

경상남도
4. 사천시 29 25

5. 김해시 145 121

6. 양시 28 23

7. 거제시 65 58

8. 양산시 76 59

구분 인허가받은 운 중인

광역/특별 시군구 치과병의원수 치과병의원수

오리-3 유수빈  2016.7.25 3:37 PM  페이지621   mac001 in 2540DPI 100LPI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4권 제8호 2016622

시 3,242명, 대전광역시 3,112명, 부산광역시

3,032명, 대구광역시3,012명, 서울특별시2,154명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와서울특별시의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는 약 2배정도 차이가 나타

났다. 

나. 치과병의원 1개당 세대수

<표6>은광역자치단체별치과병의원1개당세대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에서 사용된 광역자치단

체별 세대수는 행정자치부 2016년 2월 주민등록 세

대수 현황이다. 실제 운 중인 치과병의원을 중심으

로분석결과를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별로치과병의

ORIGINAL ARTICLE

표 3. 지역별 치과병의원 운 분포

9. 기타 110 91
11.. 제제주주시시 114444 113366

제주특별자치도 2. 서귀포시 41 40

3. 기타 2 2

1. 소정면 0 0

2. 전의면 2 2

3. 전동면 0 0
44.. 조조치치원원읍읍 1155 1133

5. 연서면 0 0

세종특별자치시 6. 연동면 0 0

7. 부강면 1 1

8. 장군면 1 1

9. 연기면 0 0

10. 금남면 2 2

11. 기타 20 20

구분 인허가받은 운 중인

광역/특별 시군구 치과병의원수 치과병의원수

* 고딕/기울임체 표시는 지역별 치과병의원 인허가수와 운 수가 높은 지역을 표시

표 4. 치과병의원 인허가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의 인허가 대비 운 수 분포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1,337 581 43.5%

② 경기도 성남시 555 415 74.8%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491 295 60.1%

④ 서울특별시 등포구 472 221 46.8%

⑤ 경기도 수원시 443 382 86.2%

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428 320 74.8%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417 187 44.8%

⑧ 경기도 고양시 413 290 70.2%

⑨ 서울특별시 중구 380 216 56.8%

⑩ 경기도 용인시 353 262 74.2%

인허가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 인허가받은 치과병의원수 운 중인 치과병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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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원 1개당 평균 세대수는 1,316세대이며, 치과병의원

1개당 세대수가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2,126

세대, 강원도 2,057세대, 경상북도 1,946세대 순으

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분석결과에 의하

면, 인천광역시 1,601세대, 울산광역시 1,250세대,

부산광역시1,243세대, 대전광역시1,227세대, 대구

광역시 1,192세대, 서울특별시 901세대순으로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치과병의원

1개당세대수는약1.8배정도차이가나타났다. 

다. 치과병의원 실태와 인구특성

<표 7>은 앞에서 분석한 광역자치단체별 치과병의

원 1개당 인구수, 세대수 등을 종합하여 치과병의원

실태와인구특성분포재구성하여나타낸것이다. 광

역자치단체별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서울특별시와경기도등수도권에서치과병의

원이다른지역에비해많이운 되고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는 치과병원의원수는 적지만

인구수, 세대수는많은반면, 도시면적은작아서치과

병의원1개당인구수, 세대수가가장높게나타났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사하

게 치과병원의원수는 적지만 인구수, 세대수는 많아

치과병의원1개당인구수, 세대수가다른지역보다높

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자치도에 비해

치과병의원수는 많지만 1개당 인구수와 세대수는 적

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인천광역시와울산광역시

는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와 세대수가 광역자치도

와유사하게나타났다. 

표 5. 광역자치단체별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분포

서울특별시 7,336 4,652 10,022,181 1,366 2,154

부산광역시 1,501 1,159 3,513,777 2,341 3,032

대구광역시 972 826 2,487,829 2,559 3,012

인천광역시 886 722 2,925,815 3,302 44,,005522

광주광역시 891 573 1,472,199 1,652 2,569

대전광역시 593 488 1,518,775 2,561 3,112

울산광역시 437 362 1,173,534 2,685 33,,224422

경기도 4,556 3,492 12,522,606 2,749 33,,558866

강원도 435 333 1,549,507 3,562 44,,665533

충청북도 467 351 1,583,952 3,392 44,,551133

충청남도 582 472 2,077,649 3,570 44,,440022

전라북도 570 499 1,869,711 3,280 33,,774477

전라남도 526 447 1,908,966 3,629 44,,227711

경상북도 721 602 2,702,826 3,749 44,,449900

경상남도 984 809 3,364,702 3,419 44,,115599

제주특별자치도 187 178 624,395 3,339 33,,550088

세종특별자치시 42 40 210,884 5,021 55,,227722

전체 21,686 16,005 51,529,338 2,376 3,120

광역자치도
인허가받은 운 중인 인허가 치과병의원 운 중인 치과병의원
치과병의원수 치과병원수

등록 인구수
1개당 인구수 1개당 인구수

* 고딕/기울임체는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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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광역자치단체별 치과병의원 1개당 세대수 분포

서울특별시 7,336 4,652 4,193,517 572 901
부산광역시 1,501 1,159 1,440,354 960 1,243
대구광역시 972 826 984,228 1,013 1,192
인천광역시 886 722 1,156,103 1,305 11,,660011
광주광역시 891 573 581,429 653 1,015
대전광역시 593 488 599,010 1,010 1,227
울산광역시 437 362 452,603 1,036 1,250
경기도 4,556 3,492 4,901,579 1,076 11,,440044
강원도 435 333 685,109 1,575 22,,005577
충청북도 467 351 670,655 7,436 11,,991111
충청남도 582 472 888,314 1,526 11,,888822
전라북도 570 499 784,072 1,376 11,,557711
전라남도 526 447 834,499 1,587 11,,886677
경상북도 721 602 1,171,457 1,625 11,,994466
경상남도 984 809 1,370,732 1,393 11,,669944

제주특별자치도 187 178 258,553 1,383 11,,445533
세종특별자치시 42 40 85,048 2,025 22,,112266

전체 21,686 16,005 21,057,262 971 1,316

광역자치도
인허가받은 운 중인 인허가 치과병의원 운 중인 치과병의원
치과병의원수 치과병원수

세대수
1개당 세대수 1개당 세대수

* 고딕/기울임체 표시는 치과병의원 1개당 세대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 표시임

표 7. 치과병의원 실태와 인구특성 분포

서울특별시 44,,665522 2,154 901
부산광역시 11,,115599 3,032 1,243
대구광역시 826 3,012 1,192
인천광역시 722 44,,005522 11,,660011
광주광역시 573 2,569 1,015
대전광역시 488 3,112 1,227
울산광역시 362 33,,224422 1,250
경기도 33,,449922 33,,558866 11,,440044
강원도 333 44,,665533 22,,005577
충청북도 351 44,,551133 11,,991111
충청남도 472 44,,440022 11,,888822
전라북도 499 33,,774477 11,,557711
전라남도 447 44,,227711 11,,886677
경상북도 602 44,,449900 11,,994466
경상남도 809 44,,115599 11,,669944

제주특별자치도 178 33,,550088 11,,445533
세종특별자치시 40 55,,227722 22,,112266

전체 16,005 3,120 1,316

광역자치도 운 중인 치과병의원수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 치과병의원 1개당 세대수

* 고딕/기울임체는 치과병의원 분포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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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병의원 운 상태와 운 기간

가. 5년 단위별 치과병원 인허가연도와 운 상태

5년 단위별 치과병의원 인허가연도에 따른 운 기

간은 <표 8>과 같다. 휴업상태인 치과병의원수는 운

중이거나폐업상태인치과병의원에비해현저히적

은것으로나타났다.

<표 8>의 5년 단위별치과병의원인허가수에따른

2016년 2월 현재 운 수와 폐업수의 변화추이를 도

식화하면<그림2>와같다. 휴업상태인치과병의원은

32개로운 중과폐업상태인치과병의원에비해분포

가 낮아서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림 2>의 변화추

표 8. 5년 단위별 치과병의원 인허가에 따른 2016년 2월 기준 운 상태

1946-1950년 1 0 1 0

1951-1955년 0 0 0 0

1956-1960년 4 0 4 0

1961-1965년 44 14 30 0

1966-1970년 92 47 45 0

1971-1975년 203 126 76 1

1976-1980년 340 233 106 1

1981-1986년 678 485 192 1
11998866--11999900년년 11,,557722 11,,113399 443311 2
11999911--11999955년년 22,,775544 11,,993399 881133 2

1996-2000년 3,114 2,149 962 3

2000-2005년 4,345 3,035 1,301 9

2006-2010년 4,795 3,514 1,272 9
22001111--22001155년년 33,,774411 33,,332233 441144 4

전체 21,683 16,004 5,647 32

연도 인허가수
2016년 2월 현재 운 상태

운 중 폐업 휴업상태

* 고딕/기울임체는 치과병의원 인허가수와 운 수 및 폐업수 변화추이가 급격히 변화한 수치를 표시.

그림 2. 5년 단위별 치과병의원 인허가수에 따른 2016년 2월 현재 운 수와 폐업수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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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살펴보면, 1946년에서 1986년까지는인허가수

에 따른 운 상태가 꾸준히 증가하다, 1986-1990

년, 1991-1995년에걸쳐치과병의원인허가수가급

증하며 이에 따라 운 수와 폐업수도 급증하게 된다.

증가하던치과병의원인허가수와운 수및폐업수는

2011-2015년부터감소한다. 

나. 치과병원 인허가연도와 운 기간

2016년2월현재인허가를받은치과병의원21,683

개의폐업과운 중인운 상태에따른운 기간차이

를분석하기위해독립표본t-test를실시한결과를<

표 9>에서제시하 다. 2016년 2월 기준폐업상태인

5,366개의평균운 기간은8.18년이며, 현재운 중

인 16,002개의평균운 기간은 14.06년으로나타났

다. 분산분석결과에의하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

(t=-41.228, p<0.001)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6년 2월기준5년단위별치과병의원인허연도

에따른운 기간은 <표 10>과같다. 1946년에인허

가를 받은 치과병의원은 현재 폐업상태이며 63년 동

안운 되었다. 1956-1960년사이에인허가를받은

치과병의원 4개는 현재 폐업상태이며 평균 운 기간

은51년이다. 운 기간의기준인2016년 2월에가까

워질수록운 기간은지속적으로줄어든다. 5년단위

별인허가연도에따른치과병원의운 기간의이전 5

년대비운 기간차이를살펴보면운 기간의차이가

5년 단위보다 긴 경우는 1976-1980년 평균 5.184

ORIGINAL ARTICLE

표 10. 2016년 2월 기준 5년 단위별 치과병의원 인허가연도에 따른 운 기간

1946-1950년 0 1 63.000 -

1951-1955년 0 0 0 63.000

1956-1960년 0 4 51.000 -51.000

1961-1965년 14 30 46.861 4.139

1966-1970년 47 45 44.000 2.861

1971-1975년 126 76 40.550 3.450

1976-1980년 233 106 35.366 5.184

1981-1986년 485 192 29.429 5.937

1986-1990년 1,139 431 24.082 5.347

1991-1995년 1,939 813 19.254 4.828

1996-2000년 2,149 962 14.934 4.320

2000-2005년 3,035 1,301 10.784 4.150

2006-2010년 3,514 1,272 6.743 4.041

2011-2015년 3,323 414 3.020 3.723

전체 16,004 5,647 12.593

연도
2016년 2월 현재 운 상태

운 기간(년)
이전 5년 대비

운 중 폐업 운 기간 차이

표 9. 2016년 2월 기준 치과병의원 운 상태에 따른 운 기간(년) 

폐업 5,366 8.18 8.908 0.122
-41.228 0.000

운 중 16,002 14.06 9.438 0.075

운 상태 빈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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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81-1986년평균5.937년, 1986-1990년평

균5.347년으로나타났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치과병의원 인허가수가 급증

하는 1986-1990년부터 1991-1995년, 1996-

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

2015년 순으로 2016년에 가까워질수록 평균 운 기

간은줄어들고있으며, 평균5년단위운 기간차이도

5.347년, 4.828년, 4.320년, 4.150년, 4.041년,

3.723년으로줄어들고있다. 즉치과병의원의운 기

간이실제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표 10>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 2월기준5년단위별치과병의원인허가연도

와 운 상태에 따른 운 기간을 분석하여 <표 11>에

제시하 다. 본격적으로 치과병의원이 인허가된

표 11. 2016년 2월 기준 5년 단위별 치과병의원 인허가와 운 상태에 따른 운 기간

1946-1950년
폐폐업업 11 6633..00000000

운 0 0

1951-1955년
폐폐업업 00 00

운 0 0

1956-1960년
폐폐업업 44 5511..000000

운 0 0

1961-1965년
폐폐업업 3300 4433..227733

운 14 52.500

1966-1970년
폐폐업업 4455 4400..004488

운 47 47.532

1971-1975년
폐폐업업 7766 3366..882244

운 126 42.738

1976-1980년
폐폐업업 110066 3300..118866

운 233 37.627

1981-1986년
폐폐업업 119922 2200..889966

운 485 32.631

1986-1990년
폐폐업업 443311 1133..999900

운 1,139 27.572

1991-1995년
폐폐업업 881133 99..779944

운 1,939 22.942

1996-2000년
폐폐업업 881133 88..009933

운 2,149 17.780

2000-2005년
폐폐업업 11,,330011 55..775555

운 3,035 12.815

2006-2010년
폐폐업업 11,,227722 33..110077

운 3,514 8.041

2011-2015년
폐폐업업 441144 11..333399

운 3,323 3.227

전체
폐폐업업 55,,664477 88..222277

운 16,004 14.054

연도 2016년 2월 운 상태 빈도 평균 운 기간(년)

* 고딕/기울임체는 연도별 치과병의 폐업 수와 평균 운 기간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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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960년부터2016년2월현재폐업한곳의운

기간을살펴보면최근에인허가된병원일수록폐업

시까지운 기간이감소한다는것을알수다. 2006-

2010년에 인허가된 치과병원은 폐업시까지 평균 운

기간이 3.107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1-2015

년 5년사이에인허가된치과병의원은폐업시까지평

균운 기간이 1.339년으로나타났다. 최근 10년이

내에인허가된치과병의원의경우는폐업시까지의평

균 운 기간이 5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 

Ⅳ. 고찰

이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 2월 현

재 공개된 21,686개의 치과병의원의 운 실태를 분

석하 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

라에서 특별시/광역시/광역자치도 및 특별자치도/시

단위에서는서울특별시와경기도등수도권에서치과

병의원이다른지역에비해많이운 되고있다. 둘째,

분석단위를 시?군?구로 확장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 중인 치과병의원이 많은 10개 지역은 ① 서울특

별시강남구(581개), ②경기도성남시(415개), ③경

기도수원시(382개), ④ 서울특별시서초구(320개),

⑤ 경상남도 창원시(303개), ⑥ 서울특별시 송파구

(295개)와⑦경기도고양시(290개), ⑧경기도부천

시(262개)와 용인시(262개), ⑩ 전라북도 전주시

(224개)이다. 셋째, 치과병의원 인허가수 대비 현재

운 수 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으며, 광역자치도가광역시보다높게나타났다. 서

울시강남구, 노원구, 등포구에서는인허가받은치

과병의원 10개중 4개만운 되고있으며, 경기도수

원시와용인시, 서울특별시서초구는인허가받은치

과병의원 10개중 7-8개가운 되고있다. 넷째, 세

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치과병원의원수는

적지만인구수, 세대수는많은반면도시면적은작아

서치과병의원1개당인구수, 세대수가다른지역보다

높게나타났다. 다섯째, 특별시와광역시는광역자치

도에비해치과병의원수는많지만 1개당인구수와세

대수는적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치과병의원인

허가수는 194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1986-1990

년, 1991-1995년 사이에 급증하 으며, 최근

2011-2015년사이에감소하기시작하 다. 이에따

라 치과병의원 인허가연도에 따른 2016년 2월 기준

운 수와 폐업수도 유사한 변화추이가 나타났다. 일

곱번째, 치과병의원인허가연도에따라 2016년 2월

현재까지 운 기간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의 운 기

간이실제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특

히최근 5년간인허가된치과병의원이폐업상태가되

는평균운 기간은약1년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치과병의원운 에기여할

수있는정책적대안을모색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거시적인측면에서치과병의원개원과운 을

위해치과병의원현황을지도화(mapping)할필요가

있다. 치과병의원지도를 개발한다면 다른 분야처럼

회원제나비회원제, 무료나유료등다양한방법으로

공개할수있다. 치과병의원개원에있어서고려해야

할중요요소가주변에서운 중인치과병의원과인

구수, 세대수 등이므로 치과병의원을 개원하거나 인

수하는고객, 전문의입장에서치과병의원실태와지

도는매우중요한정보가된다. 또한치과병의원지도

를개발한관련공익협회나학회에서는지역별적절

한 치과병의원 분배를 통한 치과병의원 전체 발전을

도모할수있다. 특히치과병의원지도를통해피라미

드형 네트워크치과, 기업형 사무장병원 등 국민건강

권을위협하고의료전달체계를무너뜨리는문제에대

해서도적극적인개입이가능하다. 

둘째, 개인적 측면에서 치과병의원 개원에 있어서

지역적분포를고려해야한다. 이번연구에서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은 치과병의원이 너무 과 하게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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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중이며, 세종특별자치시와같이일부지역은치

과병의원1개당인구수, 세대수등이높음에도불구하

고치과병의원수가다른지역에비해적은것으로나

타났다. 

셋째, 전체적인측면에서위험한치과병의원에대한

정보는 전체 치과 병의원과 전문인력이 공유해야 한

다. 2016년 2월 기준 공개된 21,686개 치과병의원

자료에의하면동일한소재지에서인허가, 폐업이반

복되는사례가빈번하게나타났다. 이런경우는동일

한 의료진에 의해 치과병의원 운 이 잘되어 명의만

변경하는경우, 운 이어렵거나잘되어다른의료진

이인수하는경우가있을수도있다. 하지만운 이잘

되든운 이어려운경우든탈세, 인수사기등불법적

인행동으로연계되어국가나개인에게피해가발생할

수있다. 공개된21,686개치과병의원에대한소재지

와치과의사면허번호를필터링하여위험한수준에있

는소재지는공개하여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

한다. 

이연구는공공데이터를활용하여개괄적으로제주

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

체별로치과병의원의운 실태를인구와기간특성으

로 분석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공공데이터

를활용하여서울, 경기도등치과병의원수가많은광

역자치단체순으로치과병의원소재지를특별시및광

역시는구(군) 단위, 광역자치도는중소도시별로분류

하여지역별인구수, 세대수, 면적, 인허가연도, 운

상태, 운 기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서울특별

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등광역자치단체와특별

자치단체별로 분석범위는 좁히고 분석수준은 높여서

광역자치지역별특성을파악하고자한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kda.or.kr)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3.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4. 행정자치부. (2016), 「2015년 주민등록 인구 및 세
대현황」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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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든임상연구는전체대상의일부인표본으로부터

얻은결과를이용하여전체모집단에대하여일반화한

결론을 내리게 되며, 표본으로부터 발견한 결과가 진

실인지 혹은 우연히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는 통계적

추론에의해결정하게된다.

연구진행시randomization, blinding 등의기법

ORIGINAL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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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5년도 교수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6-2015-0003).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치의학 교육개발실

김 기 열

치의학연구에서노모그램을이용한표본수계산

Sample size estimation using nomogram in dental research

BK21 PLUS Project, Institute for Dent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Ki-Yeol Kim, Ph.D.

The appropriate sample size calculation in dental research is important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at the first step in study
design. However, it cannot be easy to calculate sample size using standard formulas, because the several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calculation. This study introduced the graphic method for sample size calculation, which is called nom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nomogram using examples, expecting the researchers can easily use
nomogram for sample size determination.

Key words : sample size; dental research; no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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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bias 를 감소시킴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에 향을 주는 또

다른요인이있는데, 그것이바로연구에포함되는환

자의수이다.

과학적연구의결론은표본크기에많이 향을받는

다. 너무적은표본은의미있는발견을할기회와연구

결과의일반화할가능성을감소시키며, 너무큰표본

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작은 차이를 통계적으로

큰의미가있다고결론을내리기도한다.

연구에포함되는환자의수, 즉표본의크기가클수

록 전체 모집단에 대한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것은누구나예상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너

무 큰 표본수를 사용한 연구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표

본과 비용의 증가에 의해 비도덕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1). 반대로너무작은표본수를사용한연구는임상

적으로중요한효과를찾을수없을것이다. 이러한연

구도 과학적으로 무익한 연구, 비도덕적인 연구가 되

는것이다. 그렇다면옳은결과를얻기위해서는얼마

나많은표본수가필요한것일까? 표본크기의결정은

연구설계를하는데있어서중요한단계이다. 최소한의

필요한 표본수를 결정하는 것은 도덕적, 경제적뿐만

아니라과학적이고통계적으로의미있는결과를얻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표본크기의 결정은 연구를

시작하기전에결정되어야한다. 

본연구는치의학분야에서연구를계획할때그래픽

방법- 노모그램(nomogram) - 을이용하여필요한

표본의크기를간편하게계산하는방법에대해소개한

다. 표본수 계산을 위한 노모그램은 Altman DG

(1982) 에 의해소개되었으며, 그림을이용하여편리

하게표본수를계산할수있다. 이것은두집단간비교

와 각 집단의 표본수가 동일한 경우에 검정력을 계산

하기적절한형태로작성되었다2). 노모그램활용의예

로사용할통계적분석방법은두집단간비율비교, 두

집단간평균비교, 대응표본비교이다.

Ⅱ. 연구가설의설정와오류의종류

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는연구가설을설정하게되

며가설은다음의두가지형태로정의된다.

귀무가설(H0):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H1):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때, 실제로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 분석결과도 참

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

생하게 된다. 실제와 다르게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

는오류가발생하게되며, 두가지의오류가존재하게

된다. 제 1종오류와제 2종오류가그것이다. 오류의

종류는표1 로요약될수있다.

표 1. 통계적 오류의 종류

*제 1종 오류 (α) :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확률. H0가 참인데, H1으로 잘못 선택하는 오류 (H0를 기각하는 오류). 유의수준이라고도 함. 
**제 2종 오류 (β) :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확률. H1이 참인데, H0로 잘못 선택하는 오류 (H1을 기각하는 오류)

H0 (귀무가설) 선택 옳은결정 제2종 오류 (β)**

H1 (대립가설) 선택 제 1종 오류 (α)* 옳은 결정 (1-β) :검정력 (power)

진실
H0 (귀무가설) 참 H1 (대립가설) 참

가설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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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본의 크기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표본의크기를계산하는공식을사용하기위해서는

집단간에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효과의 차이

(difference), 데이터의 변동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α), 검정

력(power) 이결정되어야한다. 다음은각요인에대

한설명이다.

(1) 효과차이

이것은 두 군간에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이며,

이 값은 표본크기와 반비례관계이다. 이 값이 작을수

록 작은 효과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표

본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효과차이는 기존에 알려진

값이나전임상연구 (preclinical study) 로 부터추

정하기도한다.

(2)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는 기존의 연구 결과나 사전연구 (pilot

study) 로 부터 구할 수 있다. 표준편차가 커질수록

표본의크기는증가하게된다.

(3)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유의수준은 연구결과 오류의 허용범위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확률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

되는값은0.05 또는 0.01 이다. critical result 를

얻기위해서는유의수준은작게하는것이좋다. 유의

수준이작아질수록표본크기는증가한다.

(4) 검정력(power)

검정력이란통계적검정력 (statistical power)을

말하며, 실제그룹간에차이가있을때분석결과도그

차이를발견할확률을말한다. 예를들면, 신약개발을

하는연구에서실제로신약이약효가있는데분석결과

도약효가있다고결론을내리게되는확률이다. 검정

력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power=P (reject H0 ㅣ H1 true),

여기서H0와H1 는각각귀무가설과대립가설을의

미한다. P는 확률(probability)를 의미하며, 검정력

은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로 정

의된다.

검정력은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므로 가능한 한

높은것이좋다. 검정력은표본수가증가하면높아지

게되나표본수를무한히크게할수없는상황에서최

소한의검정력은주로80%로한다.

(5) 표준화된 효과크기 (effect size)

노모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차이의 표준화

된값이필요하다. 이값은효과차이를표준편차로나

눈 값이다. 이 값은 두 집단의 비율비교 시에는

, 두 집단간평균비교시에는 이다. 여기

서p1, p2 는두집단에서관심있는사건의발생율, P–

는이두확률의평균이며, X–, Y–, s 는두집단의각평

균과표준편차이다.

Ⅳ. 노모그램 소개와 예제를 이용한 표본수
계산

표본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구할 수 있다. G

power3) 처럼 표본수를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수도있고, 특정조건에대해표본수를계산해놓

은테이블4) 을사용할수도있다. 이러한방법들과비

교하여상대적으로간단한방법이그래픽방법을이용

하는 방법이다2). 그림 1은표본수를계산하는노모그

램을보여준다.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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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왼편의수직축은비교하고자하는두집

단의효과차이를표준화한값을나타낸다.

이것은두집단간효과의차이를표준편차로나누어

서계산한다. 오른편의수직축은0.05 부터0.995 까

지다양한검정력을보여준다. 노모그램내에두개의

축은유의수준이 0.05, 0.01 인 경우의표본수를나

타낸다. 노모그램은표준화된효과차이만계산되면다

양한 검정력과 유의수준에 대하여 표본수를 구할 수

있다. 노모그램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개의 집단이 동

일한표본수를갖는다는가정하에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에 의한 표본수와 Altman 의

노모그램을이용하여구한표본수를비교하여노모그

램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치의학 연구에

서많이사용되는두집단의비율비교, 두집단의평균

비교, 대응표본비교에대해살펴본다.

4-1. 두집단간의비율비교

[예1] 실험대조군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교정치료

를 받은 환자군과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서

잇몸이 내려앉는 증상(gingival recession)의 발생

이 연관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연구이다. 신뢰구간은

95% 이며, 그룹당 8명씩할당한사전연구로부터다

음의결과를얻었다5).

교정치료여부에따라 gingival recession 의 발

생률이동일한지알아보고자하는연구에적절한표본

수는다음의공식에의해계산된다.

여기서, Zα, Zβ는 유의수준(α)와 검정력(1-β)에 의해

결정된다. 는교정치료를받은집단과받지않은집단

그림 1. 표본수를 계산하는 노모그램2).

표 2.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군과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서 gingival recession 발생

Ortho t/t 6(75%) 2(25%) 8

No Ortho t/t 3(37%) 5(63%) 8

Exposure Gingival recession(%) No gingival recession Total patients

International Dental & Medic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vol1. 20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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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gingival recession 이 발생한확률의평균이

다. d 는두집단gingival recession 발생률의차이

이다. 

이 계산식에서 Zα, Zβ는 표 3을 참고하여 α, β값에

따라구할수있다.

공식에 의하여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각 군당

36명이 필요하므로 전체 72명의 환자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탈락율을고려한다면표본수는더늘어나

게된다.

P1=0.75, P2=0.37

Z0.05=1.96, Z0.10=1.282

d=0.75-0.37=0.38

표본수=(1.96+1.282)2 ×0.56×0.44×2/(0.38)2=36

Altman 노모그램을이용하여표본수를구하는경

우에는 Zα, Zβ값을필요로하지않는다. 왜냐하면이

값들이 이미 노모그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만, Altman 노모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표준화된 유

효크기(effect size, standardized difference)

를 사용한다. 이 값은 두 집단에서 gingival

recession 발생률만알면계산할수있다.

유효크기가 계산되면 Altman 노모그램에서 대응

되는표본수를찾는다.

유의수준이 5%인경우총표본수는 72명이필요하

며 그룹당 36명에 해당된다. 유의수준을 1%로 하는

경우에는총100명, 그룹당50명이필요하다. 노모그

램은 항상 총 표본수를 보여준다. 유의수준을 표시하

는 축과 만나는 점을 표본수로 결정할 때에는 넉넉한

값을취하는것이좋다.

노모그램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공식에서 유의수준

과 검정력에 대응되는 값을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수있게된다. 노모그램사용시알아야하는유효

크기에대하여Cohen(1988)4)는0.2, 0.5, 0.8을대

략적으로작은, 중간정도, 큰유효크기라고정의하기

도했다.

[예2] 새로운치료법의성공율을기존치료법의성공

율과비교하기위하여평행설계임상시험을수행하는

연구이다. 기존치료법(대조군)의성공율=0.25, 새로

ORIGINAL ARTICLE

표 3. 유의수준과 검정력에 따른 Zα, Zβ값을 정리한 표

0.005 2.576 2.813

0.010 2.326 2.576

0.025 1.960 2.248

0.050 1.645 1.960 0.05 0.95 1.645

0.100 1.282 1.645 0.10 0.90 1.282

0.200 0.842 1.282 0.20 0.80 0.842

0.300 0.524 1.036

0.400 0.253 0.842

0.500 0.000 0.674

제1종 오류 (α)
Zα/2

제2종 오류 (β) 검정력 (power) Zβ

단측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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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치료법(시험군)의 성공율=0.35. 제 1종 오류

=0.05, 검정력=0.9, 군간배정비는 1:1인경우표본

수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P1=0.25, P2=0.35

Z0.05=1.96, Z0.10=1.282

d=0.35-0.25=0.1

표본수=(1.96+1.282)2 ×0.3×0.7×2/(0.1)2=441

계산된표본수는441명으로총 882명의표본이필

요하다.

이문제에서유효크기는 이며, 노모그램에서

표본수를찾을수있다.

그림 2. 표본수 계산을 위한 노모그램. 표준화된 효과차이가 0.7656, 검정력이 90% 인 경우 표본수 72명이 구해진다. 

그림 3. 표본수 계산을 위한 노모그램. 표준화된 효과차이가 0.218, 검정력이 90% 인 경우 표본수 882명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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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두집단간의평균비교시표본수계산

[예3] 예1 에서 실험군의 gingival recession 평

균과 표준편차가 0.36mm, 0.42mm 이고, 대조군

에서는이값들이각각 0.22mm, 0.32mm 라고가

정해본다5). 이런타입의연구에서요구되는표본의크

기는다음의공식에의해계산한다.

여기서, σ는표준편차, d는두군의평균차이다.

공식에의해계산된표본수는그룹당147명이다. 총

표본수는294명이다.

Z0.05=1.96, Z0.10=1.282

σ=(0.42+0.32)/2=0.37

d=0.36-0.22=0.14

표본수=(1.96+1.282)2×(0.37)2×2/(0.14)2=147

이 연구에서 유효크기는 d/σ로 0.14/0.37

=0.3783 이다.

유의수준5%, 1% 인경우약300명, 400명이필요

하다. 이것은그룹당약150명, 200명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는논문이나연구계획서에표본수계산

에대한서술시“유효한차이가0.14, 각그룹의편차

는 0.37, 유의수준 5%, 검정력이 80% 일때 그룹당

150 명이필요하다”라고서술하면된다.

[예4] 두가지치약의효과를비교하는연구에서연

구자는 특정 치약이 우식경험 구치(DMFS;DMF

surfaces index) 를 다른 치약보다 평균 0.5 만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전 연구로부터 표

준편차는 1.25라는것을알고있다고가정한다. 유의

수준0.05, 검정력 90% 에해당하는표본수는각그

룹당132명, 총264명이필요하게된다6).

Z0.05=1.96, Z0.10=1.282

σ=1.25

d=0.5

표본수=(1.96+1.282)2×(1.25)2×2/(0.5)2=131.3

유효크기는0.5/1.25=0.4 이므로노모그램에의한

표본수는다음과같다.

ORIGINAL ARTICLE

그림 4. 표본수 계산을 위한 노모그램. 표준화된 효과차이가 0.3783, 검정력이 90% 인 경우표본수는 약 300명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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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두 집단간의 대응되는 평균 비교시 표본수
계산 (paired data)

대응표본 t-검정은‘두개의종속적인집단간에평

균의차이는없다’라는귀무가설을검정할때사용되

며, 필요한표본수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대응표본에대한분석에서표준화된유효한차이는

2δ/σd, 여기서σd는차이의표준편차이다.

[예5] 특정치약의효과를보기위해사용전과사용

일주일후에치태지수를측정하는연구를계획한다고

가정한다. 사용전과사용후의유효한차이를 0.5, 차

이의 표준편차를 1 이라고 하면 80% 검정력의 경우

32명의환자가필요하게된다.

그림 5. 표본수 계산을 위한 노모그램. 표준화된 효과차이가 0.4, 검정력이 90% 인 경우 표본수 264명이 구해진다.

그림 6. 표본수 계산을 위한 노모그램. 표준화된 효과차이가 1, 검정력이 80% 인 경우 표본수 32명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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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노모그램은 그래픽방법으로써 사용하기 쉽고 유용

하기는 하지만,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타입과 분

석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1,7). 그러나,

effect size 만 계산하면서로다른검정력과유의수

준에대한표본수를한번에계산할수있고, 유의수준

과검정력에대응되는 Zα/2, Zβ값을구하지않아도되

기때문에편리한방법임에는틀림없다. 

연구자들이표본수계산에필요한요인들의값을정

확히알고있는경우가거의없고, 표본수계산은이러

한 요인의 값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 계산

은정확성이많이결여될수있다. 이런경우에는요인

들의 변화에 표본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고

가장큰표본수를선택하는것이좋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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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8년스테인리스스틸(Stainless Steel; SS) 파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재료로 초탄성(super-

elasticity) 특징을 가진 니켈티타늄(Nickel-

Titanium; NiTi) 합금으로만들어진파일이소개된

이후 그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1, 2). SS 파일을

능가하는NiTi 파일의다양한효용성을지지하는연구

결과가많이발표되고있고, 이와함께많은제조사들

이 각기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주장하며 여러 가지

NiTi 파일을개발및시판하고있다3, 4). 근관의중심을

잘유지하면서근관성형을빨리할수있게도와주며

술후민감성을줄여주는등의임상에서의성공적인사

용이증가함과동시에사용중불가항력적으로나타나

는파일의파절문제가사용할때마다늘함께하는두

려움과고민거리가되고있다5, 6). 대부분의NiTi 파일

은주로300 rpm이넘는빠른회전속도로사용하도

록제안되지만, 이러한빠른회전은사용과정에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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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는피로도를증가시켜파일이부러지도록하는주

된원인이된다. 아울러부러진파일은근관성형을방

해하는주원인이되고제거가쉽지않아이후치료방

법이쉽지않는것이현실이다. 

이 에서는 NiTi 파일의 파절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예방방법을알아보며불가피하게발생한파일의파

절에대한처치와그예후에대해알아본다. 

Ⅱ. 본론

1. NiTi 파일의 파절의 원인

NiTi 파일의파절에관한연구는여러가지방법과

재료를이용하여폭넓게진행되어왔으며, 그결과파

절의 원인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듯하다4,

7~12). 요약하면, 그림 1A에서처럼만곡이있는근관에

서파일이회전하는동안특정부위(주로만곡각도가

심해지는 부위)에서 피로가 집중되어 일어나는“피로

파절(cyclic fatigue fracture)”이그첫번째원리이

고, 다른한가지는그림1B에서처럼좁고석회화된근

관에꽉끼인파일이비틀림힘(토크)를과도하게받거

나 술자가 과도한 힘(압박)을 가해 부러지는“비틀림

파절(torsional fracture)”의경우이다. 그렇지만근

관 속에 부러져 남아 있는 파일을 제거하여 주사전자

현미경사진(SEM; 그림 2)으로보지않고서는파절의

원인을둘중에한가지로정하는것은불가능하고실제

임상에서는두가지모두가복합적인원인요소로작용

한다고보는것이맞다8, 9, 12~14).

■
니
켈
티
타
늄

전
동
파
일

파
절
의

예
방

및
처
치

그림 2. 피로 파절로 구분되는 파절편의 전형적인 예(A, B, C)와 비틀림 파절의 전형적인 예(D, E, F). A. 피로 파절된 파일의 외형에서
는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즉 파절이 일어나기 전에도 큰 변화가 없이 갑자기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여러 번
반복 사용 후에 파절이 일어난 시편에서는 많은 micro crack(화살표)이 발생하여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C. 피로 파절 양상이
우세한 시편에서는 crack의 기시부와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파절 단면을 관찰할 수 있고 파절이 일어날 때 마지막 순간
에 파절이 끝나는 부분(점선부: Fast fracture zone)을 관찰할 수도 있다. D. 비틀림 파절이 일어난 시편의 경우에는 파일의 나
사산이 반대로 꼬인 부분(화살표)을 관찰할 수 있고, E. 비틀림 파절 시편의 단면에서는 동심원 모양의 마모(concentric circular
abrasion) 부위(원형 화살표)가 관찰된다. F. 동심원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긴 시간 하중을 받은 흔적인 섬유화 변성(Fibrous
dimple) 부위(화살표)를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1. 만곡 근관에서 피로 파절이 일어난 증례(A)와 좁고 석회화 된 근관에서 비틀림 파절이 일어난 증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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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Ti 파일의파절예방

앞서살펴본두가지파절양상을이해한다면, 그방

지방법또한명확해진다. 즉, 과도한반복피로가일어

나지않도록하고과도한비틀림저항이일어나는상황

을피하는것이술자가할일이라고요약할수있다. 

그 첫 번째는 glide path의 형성이다. 거의 모든

NiTi 파일은 noncutting / passive tip을 갖고있

고, 또다른이름으로는guiding tip이라고도부른다.

이러한 tip은이름(guiding tip)이말하는것처럼근

관을잘따라미끄러져들어갈수있는기회를제공하

고초탄성의특성을잘이용(근관변위의최소화)할수

있는근거가되기도한다. 그러나근관이많이좁아지

거나 막힌 경우에서는 파일이 근관 벽에 끼어 비틀림

저항이갑자기증가하거나, 반복적인비틀림하중의누

적으로비틀림파절이일어날수있다. 따라서근관이

개방되어있는지, 파일이들어갈최소한의공간이있는

지확인하는과정이중요한것이다. 이를위해#10 혹

은#15 크기의파일이들어가도록미리근관형성을하

는것, 즉 glide path의형성을권장한다. 간혹더큰

#20 크기의 SS 파일을이용하여glide path를형성

하고그후에전동파일을쓰는임상가들을볼수있는

데, 필자는#20 크기까지의SS 파일사용은권하지않

는다. 왜냐하면많은경우에서의근관내 ledge 형성

이SS 파일의잘못된사용에의한것이고#20 크기도

상당히 뻣뻣하여 ledge뿐만 아니라 transporta

tion등의 근관 이형성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

려PathFile, One G, ProGlider 등의glide path

형성을위한전용의NiTi 파일을사용하는것이훨씬

효율적이고안전하다. 

다음으로중요한파절의예방방법은적절한속도와

파일에일어나는최대토크를제한할수있는전용모

터의사용이다. 제조사에서는250-350rpm, 혹은제

품에따라서는400-600rpm이나그이상의권장속

도를 제시하고 있다(TF, Hyflex: 500rpm, BLX:

600rpm). 이러한속도는근관성형을빨리할수있

게하는가장기본원리이기도하다. 간혹다른파일에

비해더빠른회전속도를권장하는경우는대부분파

일이부드럽고유연성이더좋은경우에해당한다. 그

런데 이런 유연성이 좋은 파일들은 너무 속도를 낮게

사용하는경우, 빠른회전속도에의해증가할수있는

강성이감소되어삭제력이떨어질뿐만이아니라, 좁은

근관에서는파일이늘어지거나(비틀림변형) 부러지는

경우가더자주생길수있다. 즉비틀림파절의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파일들은 대부분 속도를

빠르게사용하는대신토크한계를다른파일에비해서

는낮게설정하는것이좋다. 너무토크를높게설정해

두면비틀림파절이잘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 최고

토크를제조사지시대로맞추어사용하는것이좋지만

제시되지않은제품들도많이존재한다. 

그러면 임상 상황에서 두 가지 파절이 일어나는 모

드중에어느것이더중요할까? 필자의연구팀이최근

발표한두가지실험연구결과를요약해소개한다. 첫

번째 연구12)는 반복 굴곡 피로를 받은 파일의 비틀림

파절저항성에어떤 향을얼마나미치는가를알아본

것이고두번째8)는이와반대로비틀림응력을준파일

이피로파절저항이얼마나 향을받는가에대한연

구이다.

위첫연구에서는, 피로파절을유발하는파일의최

대회전수(Number of Cycles to Fracture; NCF)

의25%, 50%, 75% 정도로미리반복회전을시킨파

일을비틀림파절저항성시험을하 다. 그결과최대

회전한계의 50%까지 반복 회전에 의한 피로를 받은

파일은 비틀림 파절 저항성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75%의 사진피로를부여한파일은급격히비틀림파

절저항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그림3). 

두 번째 연구에서는, 비틀림 파절이 일어나는 최대

응력의 25%, 50%, 75% 정도로미리비틀림응력을

주되이응력을수십회반복부여하고, 이렇게반복비

틀림 응력을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피로 파절 저항성

시험(NCF 측정)을하 다. 그결과는놀랍게도, 비틀

림응력을미리받았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피로파절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4권 제8호 2016642

임상가를 위한 특집 1⃞

K o r e a n  D e n t a l  A s s o c i a t i o n

임상-1 김현철  2016.7.25 3:39 PM  페이지642   mac001 in 2540DPI 150LPI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4권 제8호 2016 643

저항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반복 응력을

받았으니 파절 저항성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 지만

결과는반대로물성이좋아진것이다(표1). 

위두실험을종합해서해석해보면, 반복되는회전과

휨에 의한 피로는 비틀림 파절 저항을 떨어뜨리지만,

비틀림응력(토크, torque)은어느정도제한이된조

건(torque control motor/전용 근관치료용 엔진을

사용하여토크를제한하여사용한경우)이라면파절저

항성을떨어뜨리지않는다고볼수있다. 따라서반복

피로파절이비틀림파절보다는더결정적인요소로작

용할수있고임상가가조절하는데더많은주의를기

울일필요가있다. 

반복피로파절은파일을반복하여재사용하는경우

에도동일하게고려하여야한다. 즉, 일회사용한후소

독하여재사용하게되면일차사용을하는동안의피로

에누적되어파일이손상되므로점진적으로파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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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복 피로가 비틀림 파절 저항성에 미치는 향. A. 50%까지의 파절 한계 피로는 비틀림 파절저항성을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75%의 반복 피로는 비틀림 파절저항성을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를 보여준다. B~E. 반복 피로가 주어지는 동안 파일에 만들어
진 많은 micro-crack(D, E)이 비틀림 저항성을 낮추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1. 사전 비틀림 하중을 준 파일의 피로파절 저항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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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높아진다고보아야한다. NiTi 파일이 SS 파일

에비해비싸고한치아에하나의파일만보험급여청

구가되는기형적인보험제도아래의진료환경이지만,

재사용을제한함으로써파절빈도를최소화할수있다

는것은가장분명한예방방법이될것이다. 

필자는철저히사용횟수를관리하고(물론담당위생

사의역할이다) 5-6회의사용횟수(근관수)에도달하

면폐기하도록하고있다(그림4). 이런관리를하여야

만NiTi 파일의파절을최소한으로줄일수있다. 

3. NiTi 파일의파절의처치및예후

앞서설명한여러주의사항을잘지킴에도불구하고

NiTi 파일의파절을절대적으로회피할수는없다. 제

조상의결함이있거나가늘고긴형상의구조체에서간

혹발생하는Buckling fracture가일어나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대부분임상에서일어나는파절은

너무오래사용(재사용포함) 하 거나사용시에과도

한힘을준경우라고추정된다. 대학병원으로의뢰되어

오는경우에의뢰서에는단순히근관이막혀있다(사실

은파절기구로막은경우)고의뢰내용에서술되어있

고환자들은그사실을모르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

러나, 필자의병원에서는의뢰되어온환자들에게기구

파절편의존재여부를알려주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

설명내용은표2와같다. 요약하면, “NiTi 파일은생

체불활성재료로만들어져있고질환의직접적인원인

이되지않습니다(사실, 치수및치근단질환이낫지않

을수있는간접적인환경을제공함을말하지못한다).

일단은제거를시도할것이고, 제거가되지않으면그

기구조각 주변으로 길을 만들어 소독을 하기도 하고,

부득이제거가불가능한경우는남겨두게됩니다. 오히

려과도한제거의시도가치아뿌리를상하게하면예

후가더불량합니다. 그리고남겨둔경우에, 혹 다른

증상이있거나지속적인통증이있으면수술을할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기구 파절편의 존재

가치료성공률에그다지큰 향이없다는것을Spili

등의논문15)을 예로들어설명한다(표 3). 즉, 치료결

과에 향을미치는것은기구파절편의존재여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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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필자가 파일을 소독(gas sterilization)하고 사용 횟수를 표기하여 관리하는 예. 파일 스탠드(organizer)에 자주 사용하는 파일을
꽂아 사용하고, 사용한 횟수(근관 수)를 매번 추가하여 포장지에 표시한다. 간혹 과도한 사용이 진행된 경우는 그 횟수를 2회로
추가하거나 사용 즉시 폐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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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치료전병소의존재여부가더중요하다고설명하

여환자로하여금안심하도록하고환자에게파절이일

어났음을사실대로알리는것이바람직하다. 그내용으

로는“파절후일어날수있는결과”, “합병증”, “성공

률에미치는 향”, “이후의치료계획”에대한것들이

포함되는것이좋다. 정확한용어를사용하며너무걱

정하지않도록설명하는것이중요하다.

실질적으로파일의파절이후, 치아의예후에 향을

주는 것은 파일의 파절 자체라기보다는“파일이 언제

부러졌는가”이다. 근관확대초기에작은NiTi 파일이

파절되었는지, 혹은 이미 여러 개의 기구를 사용하고

근관을세척한후에굵은크기의기구가부러졌는가가

향을미치는것이다. 전자의경우는아직많은근관

감염원이남아있고기구의파절이일어난후에는파절

편이남은근관의세정과정을방해하기때문에예후가

나쁠수있지만, 후자의경우처럼근관성형과세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한 후 파절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미근관이많이깨끗해진경우가많기때문에예후가

나쁘지않은경우도많이있다. 이러한근관감염상황

과의관련성을고려하면생활치수를가진치아의근관

치료를 하는 동안 일어난 파절은 비교적 향이 적고

감염치아의 근관치료나 재근관치료의 경우에는 더 예

후를나쁘게할가능성이높다. 술자는이러한병리적

현상을이해하고파일의파절에대처를하는것이바람

직하다. 

파절된기구의처치에는, 1) 파일파절편을제거하

는것이가장기본적인처치방법이고, 2) 파절편을우

회하여근관성형(주로세척)을하거나, 혹은3) 기구를

남겨두고충전할수도있다. 그러나, 모든방법이환자

의증상을해결하지못한다면4) 치근단수술등의외

과적방법을선택할수있다. 

가장먼저는환자에게설명한것처럼실제로파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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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치료한 치아의 사진을 찍어보니 신경관에 기구 조각이 보입니다. 아마도 오늘 혹은 지난번 치료 때 신경관에서 기구 조각이
부러져 남겨진 것 같습니다. 자주 사진을 찍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 사용하는 NiTi 파일이라는 신경치료 기구가 감
염조직을 잘 제거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데 아주 효과가 좋은데, 간혹 부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신경관의 감염조직
과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이후에 그 관을 인공재료로 꽉 채워야 하는데 이 기구 조각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재료의 한계인데 수술하면서 뱃속에 거즈나 기구를 남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아프지 않으
시니 아마도 세균이 거의 없거나 감염이 낮은 상태로 보여집니다(아프니 세균이 많거나 감염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각이
치료결과를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주변으로 작은 틈을 만들어 소독을 하
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후 신경관을 채우게 되는데 차후 경과가 나쁘거나 재발하는 경우는 수술이나 재식 등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 2. NiTi 파일이 파절된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

기구의 파절

No Lesion 63 62 0 0 1 98.4

Lesion 83 50 22 1 10 86.7

기구파절이 없는 경우

No Lesion 62 60 0 0 2 96.8

Lesion 84 45 33 0 6 92.9

합 292 217 55 1 19 93.7

표 3. 파절 기구와 술전 치근단 상태가 치유율에 미치는 향(Spili et al, J Endod 2005) 

치아 수 완전치유 불완전치유 불확실 병소지속 치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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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거를 시도한다. 다양한 제거 기구 장비

(Instrument Removal System(iRS), Masse

rann kit 등)가 소개되고있지만효과적으로사용하

기는 어렵다. 현미경 아래에서 초음파 기구를 사용하

여파절편의주변의치근상아질을제거하고파절편의

상부를 노출시킨 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

법이다. 이마저도 직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거의한정된다고보아야한다. 그림1A처럼급격한만

곡아래에서파절된경우는제거가안된다고보는것

이맞다.

근관 중앙부에 위치하거나 직선적인 위치에 파절편

이있어접근이가능한경우에는현미경과초음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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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효율적인 파일 파절편 제거 기구/장비 및 제거 증례. A. 치과용 시술 현미경, B. 초음파 팁(Ultrasonic tips, CPR-4D, CPR-6, -7, -
8), C~D. 비교적 직선 근관에 파절된 파일의 제거 증례.

그림 6. 파일 파절편 제거를 위한 초음파팁의 적용. A. Gate-Glidden drill의 삭제부를 절반 제거하여 side cutting drill(주로 #1부터 #4
혹은 필요한 크기까지 사용)을 만들어 파절편 위치까지 공간을 확보한다. B. 파절편 상부가 노출된 이후, CPR-4D등으로 파절편
주위 치근 상아질을 제거하고 공간을 확보한다. C. CPR-8등으로 파절편에 접촉하여 진동을 가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점점 빠져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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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교적제거를쉽게할수있다(그림 5). 현미경아

래에서초음파기구를사용하여파절편주변의근관상

아질을삭제하고주변으로빈공간을만드는것이주요

한제거방법이된다. 파절편상부의치근상아질제거

를위해서는Gate-glidden drill을변형하여사용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 #1~#4 정도의 크기의 drill의

팁을다이아몬드버로반을삭제하며점차큰순서로사

용하면 파절편 위로 공간을 만들기 편리하다(그림

6A). 그 후에초음파팁으로파절편외곽의상아질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초음파팁 CPR-4D등의

기구를사용하여먼저파일주변의상아질을제거하고

(그림 6B), 어느 정도 공간이 만들어지면 더 작은

CPR-8 기구를사용하여파절편주변으로더많은진

동을가한다(그림 6C). 초음파팁은파일에접촉을하

여반시계(파일의삭제방향의반대) 방향으로회전하

며 사용한다. 초음파 진동이 주어지는 동안 파절편이

튀어올라오게되는데잘움직이지않거나빠져나오지

않으면주변을조금더삭제하고시도하는것이좋다.

이런치근상아질의삭제는치근을천공/약화시키거나

치근파절을유발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전략적인고

려가반드시필요하다. 천공이직접발생하지않더라도

파절편을제거한이후약화된부위에서치근의파절이

일어날수있는불량한예후를염두에두어야한다.  

간혹제거는되지않지만, 파절편주변으로 #8이나

#10 크기의작은기구가들어가게(bypass)되면그곳

을더확대하고충분한세척과정을거쳐서근관치료를

마무리할수도있다(그림7). 이때는더높은근관세척

효율을위해부가적인초음파근관세척을하는것이더

욱요구된다. 

간혹, 우회조차되지않았지만증상이완화된후파

절편이있는깊이까지만근관충전하여치료를마무리

하는경우도있다(그림8). 이런경우의대부분은근관

의감염이없었거나파절이전의성형세척과정에서대

부분근관형성이다되어서가능하다. 심지어근단공

너머로파절편이존재하는경우에도잘치유되는것은

파절편자체가직접적인원인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

다(그림9, 10). 

그렇지만파절편의제거나우회가되지도않고환자

의증상이계속되는경우에는치근단수술이나의도적

재식을해야하는경우도있다. 

이상의내용처럼파일이파절되었을때의처치방법

들은 대부분 현미경하에서만 거의 효과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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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구 파절이 있으나 제거하지 못하고 우회로를 확보하여 근관치료를 완료한 증례. A, B. 파절편을 있는 술전 혹은 치료 과정의
사진. C, D. 우회로를 만들어 근관 형성을 하고 충전하여 마무리한 방사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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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YPASS조차 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증상이 없어 파절편(A~D) 상방까지 근관 충전(E~H)하여 완료 한 경우.

그림 9. 근심치근 근단공을 지나쳐서 파절이 일어난 경우에 제거하지 못하 지만 증상 완화되어 근관치료를 완료한 경우.

그림 10. 파일 파절편을 남겨두고 근관충전을 한 후 중, 장기 추적 관찰(A. 2년 6개월, B. 3년, C. 8개월)한 증례(모두 무증상이며 성공적
인 경과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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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있다. 파절편을제거하는것은매번상황에따라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제거 여부도 그에 따라 좌우된

다. 파절편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많은증례에서치료

결과가양호할수있는것은NiTi 파일이가진중요한

특성에의한것이다. 즉연속회전에의해잔사를잘배

출한다는것이파절이일어남에도불구하고그예후가

좋을수있음을설명한다. 순차적으로여러개의파일

을사용하는경우, 앞순서에사용한작은파일이근관

장까지여러번도달하여성형세척을한경우라면일

차적으로잔사가많이배출되었을것으로기대할수있

다. 즉 초기파일의사용이중요하고, 치료전의근관

감염상태가중요하다. 근단부근관이감염되지않았고

파일이깨끗한경우라면파절에의해예후가나빠질가

능성은비교적낮을것으로추정되고, 감염근관인경

우라면조기에사용하는파일이나성형초기에일어난

파절보다는여러번근관장까지근관확대가되고세척

이 이루어진 이후에 파절이 일어난 경우에 더 예후가

좋을것이다. 

NiTi 파일의파절은간혹일어날수있는현상이고

완전히피할수는없다. 그러나바른사용방법을따르

고재사용을철저히관리혹은제한함으로써최소화할

수있다. 이런관리와제한을하는것이파절이일어났

을때환자에게스스로를변론할수있는수단이될수

있고, 환자에게파절이일어났음을설명할수있는배

경이되기도한다. 물론이모든상황이전에환자와술

자는서로믿는상호관계를이루어두었어야한다. 

Ⅲ. 결론

현대임상근관치료에서NiTi 파일의유용성과효율

성은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동시에

NiTi 파일의올바른사용방법이전제가되어야함은

더욱 중요한 명제이다. 편리한 성형이 가능하면서

NiTi 파일의너무과도한사용을하는경우도있는데,

이는 근관이나 근단공을 손상시켜 치유를 지연시키거

나오히려치근단병소혹은치근파절을유발할수도

있고 파일의 파절을 유발하기도 한다. 작은 크기의

NiTi 파일을 사용하여 glide path를 형성하고 초기

에충분히감염조직을제거하는것이NiTi 파일의파

절가능성을줄이고혹시파절이일어난경우에도치유

의가능성을높이는방법이된다는점을다시한번강

조한다. 

NiTi 파일 파절편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잘 치유될

수도있다는증례를제시하 지만, 이런몇몇예를믿

고 부러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

못된일이다. 앞서서술한것처럼정확한사용방법과

제한된사용횟수(최소한의반복사용)를지키는것만이

파일의파절빈도를줄임과동시에술자스스로스트레

스를받는길을줄이는유일한방법이다. 분명한것은

파절기구를제거하는것이파절을예방하는것보다비

교할수없을정도로더어려운일이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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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71년 FrancoisDuret의 Sopha시스템을 시작

으로 도입된 치과용 CAD/CAM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e)

시스템은전통적인치과수복물의제작방식에큰변

화를가져오고있다. 특히인상재와트레이를이용한

아날로그식인상시스템과달리, 디지털인상과정을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3차원적으로 입력한다. 디

지털인상은구강내스캐너를이용하여환자의구강

정보를직접채득하는방식과, 인상과정을통해제작

한석고모형을데스크탑스캐너를이용하여간접적으

로채득하는방식으로나눌수있으며, 이를바탕으로

수복물을 설계하고(CAD), 링 머신을 이용하여 수

복물을 제작(CAM)한다1~3). 오늘날 치과용

CAD/CAM 기술은 1980년대중반에 CEREC 시스

템의초기버전이소개된이후지속적으로새로운모

델이개발되고있다. 치아와수복물간접착기술의발

CAD-CAM 인레이/온레이수복을
위한와동형성의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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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더불어 보다 나은 물성을 가지면서도 심미적인

치과용세라믹이소개되고있으며, CAD/CAM 기술

은이러한재료의개발과함께더욱발전하 다4).

CAD/CAM시스템으로 제작된 수복물의 정 성은

CAD/CAM 시스템및스캐너의종류, 광학인상채득

방법뿐만아니라치아삭제형태, 수복재료, 접착방

법등수복물이구강내에장착되기까지거치게되는

각 과정의 향을 받는다. CAD/CAM 기술은 링

기계를이용하여일체형블록을삭제하는방식으로수

복물이 제작되며 CAD/CAM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링방식의 향을받게된다4). 특히 링기계에부착

되어있는 bur의 형태학적구조는수복물내/외면의

형태 재현성과 접한 관련이 있다. 즉, CAD상에서

는치아의와동구조에따라수복물이디자인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링하는 bur의 길이나 직

경등으로인해수복물형태의재현성에한계가존재

할수있으며, 결과적으로이것이수복물의내면및변

연 적합에 부정적인 향을 줄 수 있다5, 6). 그러므로

임상의는 CAD/CAM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를인지해야하며, 와동형태와 링과정을통해

제작된실제수복물형태간의오차를줄일수있도록

와동의형태를디자인하고, 적절한재료및접착방법

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

CAD/CAM 기술로제작된수복물에대한많은연

구들에서 치아 삭제 형태가 내면적합성, 변연적합성,

수복물의파절저항성등에미치는 향에대해보고하

고 있다6~10). 일반적으로 CAD/CAM 시스템을 이용

하여인레이또는온레이를제작하기위해서는적절한

삭제량, 명확한변연, 치은측에서교합면방향으로벌

어지는축벽, 둥근내측선각, 언더컷이없는와동디

자인을 추천한다10~12). 본 지면에서는 CAD/CAM 시

스템으로제작되는인레이또는온레이수복물의와동

형성에대한기본적인가이드라인에대하여자세히알

아보고, 이를 치아 모형 상에서 적용해 보아 향후

CAD/CAM 시스템을이용한수복시술에도움을주

고자한다. 

Ⅱ. CAD/CAM 인레이/온레이 수복물
을 위한 와동형성 원칙

1) CAD/CAM 시스템의 milling bur에 대한 이해

와동형성의 원칙을 설명하기 전에 CAD/CAM 시

스템의 링에 사용되는 bur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

다. 예를 들어 Chair side CAD/CAM system인

CEREC에서는milling unit의왼쪽부분에위치하

는 링 bur인 Step bur 10번이 수복물의 내면

(fitting surface)를 링 한다. Bur의 작업길이는

10.5㎜이기때문에수복물내면의작업길이가10.5㎜

이상인 경우에는 링하는 것이 어렵다. Cylinder

pointed bur는milling unit의오른쪽에위치하며

교합면의 형태를 링한다. 이 bur의 첨단부위의 디

자인에따라교합면형태재현의정 성이달라질수

있다. 또한milling bur의직경도CAD/CAM 수복

물의와동디자인에 향을준다. Step bur 10번의

직경이1.0㎜이기때문에하악전치와같이치아의크

기가작은경우, 삭제한전치의절단측순설두께가적

어도 1.0㎜의두께를가져야한다. 이보다얇은두께

로치아를삭제하면최종수복물의절단측내면적합도

가떨어지고, 수복물의약화가초래될수있다. 수복

물의 corner 또한 bur의 직경과관련하여고려되어

야하는부분이다. 두개의 링bur의직경(cylinder

pointed bur width: 1.6㎜, Step bur 10: 1.0㎜)

에 따라 bur가 삭제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와동을 적절하게 디자인해야

한다13).

2) 와동의 외형 및 선각의 형성

CAD-CAM 수복을위한와동에서모든변연은수

복물과치아의변연강도를위하여90°의와연변연각

도를가져야한다10, 12). 수복물과치아에대한응력집

중을방지하기위해모든내면, 외면의선각과첨각을

둥 고부드럽게이행시키는것은파절위험을감소시

키며, 수복물의 제작 또한 용이하게 한다. 소와 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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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erec 시스템의 링bur 사진 (Step bur 10번-길이: 10.5㎜, 직경: 1.0㎜(상단),
Cylinder pointed bur-길이: 8.7㎜, 직경: 1.5㎜(하단))13). 

그림 2. Cerec 시스템의 수복물 내면 링시 작업길이가 10.5㎜이상인 경우 step bur 10번의 작업장 길이를
넘어서게 되어 링이 어렵게 된다13).

그림 3. 급격하게 꺾이는 corner부분에서는 milling bur의 직경으로 인하여 설정된 외형보다 과도한 milling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수복물과 치아간 공극을 야기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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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따르는교합면의와동외형을복잡하게설정할경

우, 앞서언급한 링bur의직경등으로인해와동의

외형이 이어지는 부위에서 기계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교합면외형은단순하면서도부드럽게이어

지도록삭제한다. CAD-CAM 수복물의두께는대합

치와의교합상태에따라달라지며와동에대하여수

동적인삽입과명확한변연은광학인상채득및수복

물의제작을용이하게한다14).

3) 와동벽면의 이개도와 언더컷

일반적으로언더컷이없어야수복물의삽입과철거

가가능하며, 접착과정에서시멘트의두께를균일하

게 유지할 수 있다. 와동형성에 사용되는 버는 협측,

설측면이교합면쪽으로확대되는형태를가지고있어

야하며, 이는수동적인수복물의삽입과철거를가능

하게 한다. 기구의 장축면과 bur tip의 연결부위는

응력이집중될수있는예리한내면각을만들지않도

록완만해야한다. 치은에서교합면쪽으로의이개도

는주조금속수복물에서추천되는최소 2-5°보다는

큰 10-12°가 추천된다9). 교합면 방향의 특정각도에

서 약간의 편차를 허용지만 이러한 각도를 부여하는

것은광학인상채득시와동의내부외형을잘인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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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와동의 변연이 불규칙한 표면을 가지는 경우, software상에서 제안된 수복물의 형태와는 달리
milling시 milling bur가 불규칙한 표면 부위를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최종수복물의 변연 적
합성은 떨어진다.

1.5 to 2mm of pulpal depth 90°cavosurface margin

Rounded internal line angles 2mm of isthmus width

10°to 12°of axial wall convergence 2mm of occlusal reduction for cusp coverage

1 to 1.5mm of axial wall reduction Smooth flowing margin

표 1. CAD/CAM 인레이/온레이 수복을 위한 와동형성의 가이드라인9).

IInntteerrnnaall ffoorrmm EExxtteerrnnaall ffoor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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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며최종수복물의 try-in과정에서수복물과와

동의 내부 벽면사이의 과도한 접촉을 줄여 수복물의

최종적인위치에쉽게안착시킬수있게한다. 그러나

변연부위가아닌와동의내벽에있는아주작은언더

컷인 경우에는 CAD software 자체에 광학 인상을

채득한 모형에 간단한 block-out 작업이 자동적으

로가능하므로, 이러한기능을이용하면모든언더컷

을완벽하게제거하기위하여와동의범위가과도하게

확대되는것을막을수는있다13).

4) 와동의 최소 삭제 두께와 교두 피개 디자인

CAD/CAM 수복물은 교합력에 대한 파절 저항성

을가지기위하여최종수복물이최소 1.5-2mm 두

께를가질수있도록와동을삭제해야한다. 또한교두

사이(isthmus)와 교합면 구의 연장 부위의 폭은 수

복물파절을방지하기위하여적어도2mm가되어야

한다. 협측과설측면은건전치질까지연장되어야하

고, 교두주위는부드럽게이행하도록한다. 부적절한

수복물의두께는결국수복물파절저항의약화를초래

한다. 수복물의 두께, 수복물의 교두사이 폭경, 부드

럽게이행되는90°의와연변연각도는수복물이교합

하중을견디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14). 

CAD/CAM 수복을위한와동형성시약화된교두

나잔존치질의양이적어치아구조의보호가필요한

경우에는와동디자인을변경할필요가있다. 와동이

중심구와교두정간거리의2/3 이상연장되면수복물

이 교두를 피개하는 형태를 가지도록 와동을 형성한

다. 와동형성디자인에교두의피개가포함되는경우

에는최소교합면삭제가 2mm 이상되도록하는것

이교합력이가해지는상황에서수복물의파절저항에

유리하다. 특히, 중심교합이나기능운동시에접촉되

는 교두는 shoulder 변연을 형성하며 이때,

shoulder 부분의축벽은충분히깊게형성하여수복

물의적절한두께를제공해야한다9~11). 인접면박스의

형성 시 협측, 설측, 치은측 변연은 인접치아와 적어

도 0.5mm의 공간이 있도록 형성하며, 치은측 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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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AD/CAM 수복물의 교합면 와동디자인은 소와 및 열구를 따라 와동의 외형을 복잡하게 설정하는
것 보다 단순한 외형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우측하단의 화살표: 와동의 외형이 복잡한 경우
수복물과 치아간 공극이 더 많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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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치가법랑질에위치하는것이수복물의접착후

변연봉쇄에 유리하다. 깊은 치은변연은 광학 인상채

득이나접착과정에서격리의어려움이있으므로치은

측변연은최소한으로연장하는것이좋다. 

그밖의협면또는설면에우식이나다른손상이있

을경우, 결손부위를포함하기위해서와동은치아의

능각을돌아연장하도록하고충분한 shoulder 변연

을형성하여적절한두께의변연을이루게한다. 

Ⅲ. 결론

수복치료에있어와동의디자인은사용하고자하는

재료의종류와수복물의제작/수복방법, 그리고수복

물-치아간 접착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V.Black이 고안한 전통적인 와동의 디자인에서

수복물의유지는주로와동의기계적인형태에의존하

으나, 수복물-치아간 접착의 발달로 인하여 보다

최소침습적인치아삭제가가능하게되었다. 더나아

가 CAD/CAM 수복을위한와동의디자인을위해서

는 CAD/CAM 시스템 각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기계적인한계에대한이해가더해져야하므로, 과거

의 주조형 수복물을 위한 와동의 형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8, 9). 그러므로 성공적인

CAD/CAM 수복물의 제작을 위하여 적절한 증례를

선택하고, 수복재료및접착방법을적용하는것뿐만

아니라, CAD/CAM 시스템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

한와동의디자인및세부사항에대한주의깊은고려

가필요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4권 제8호 2016656

임상가를 위한 특집 2⃞

K o r e a n  D e n t a l  A s s o c i a t i o n

그림 6. CAD/CAM시스템을 이용한 인레이, 온레이의 와동형성 시 적절한 삭제량을 확보하고, 명확한 변연과
치은측에서 교합면 방향으로 벌어지는 축벽 및 둥근 내측 선각을 가지며, 언더컷이 없도록 치아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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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근첨의 완성 전에 치아 우식이나 외상, 이상교두

를 갖는 치아에서 교두파절 등으로 인하여 치수가 괴

사되는경우Hertwig’s epithelial root sheath의

기능이정지하여근첨발육이정지되면서특징적으로

짧은치근과개방된근첨을가지게된다1). 괴사된치수

와열린근첨(open apex)을가지는미성숙 구치에

서의근관치료는얇은근관벽과충전재료를위한자

연적인apical barrier의결핍으로인하여오랜기간

동안임상가들에게어려운치료중하나로생각되어왔

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열린 근첨 치아

의치근에석회화장벽(calcified barrier)을유도하

기위하여소위근첨형성술(apexification)을시행하

임상가를 위한 특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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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 구치의치수재혈관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존학교실

곽 상 원

Pulp revascularization of immature permanent tooth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g Won Kwak, DDS, MS

Treatment of immature permanent teeth with irreversibly damaged pulp has been challenging in dental practice because of the
lack of apical constriction, thin dentinal walls, and short roots. This may lead to the extrusion of filling materials, and fracture of
the root due to its more fragile feature during shaping of the root canal. Apexification with calcium hydroxide or MTA is one of
the treatment options for these cases. Although favorable results of apexification have been reported, these treatment procedures
do not guarantee the increase of root length and/or width even after a long term period. Thus, treated teeth are still prone to
fractures. Recently, pulp revascularization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reatment for immature teeth with necrotic pulp and
periapical pathosis. Pulp revascularization allows the stimulation of the apical development and the root maturation. There have
been many treatment protocols us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antibiotics and calcium hydroxide medicament. In this case report,
literature review about pulp revascularization and two related cases are presented.  

Key words : regenerative endodontics, pulp revascularization, immature tooth, pulp necrosis, root development and
thic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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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왔다2). 그러나, 수산화칼슘을이용한근첨형성술은

비교적장기간의시술을필요로하고, 이에따른근관

재감염의가능성, 얇은치근두께에대한증가를기대

하기 어렵고, 장기간 수산화칼슘 첩약시 상아질의 물

리적성질약화등의제한점이여전히존재하 다3). 비

교적 최근 MTA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apical

barrier를형성하는방법이소개되었다. 이러한방법

은 치료 기간을 상당히 줄여주었지만, 여전히 치근부

상아질의 두께 증가와 치근단 조직의 형성 유도를 자

극해주지는못하 다2, 4).

이러한관점에서, 괴사된치수를가지는미성숙 구

치에서의 apexification의 예후는 여전히 의문시되

며, 치근단 조직의 형성을 유도하는 재생근관치료학

(regenerative endodontics)이 대안적인접근법으

로추천되었다. 2001년Iwaya 등이괴사된치수를가

지는미성숙 구치에서성공적인disinfection과치

근발육및apical closure를관찰한이래5), 2004년

Branchs와 Trope은 미성숙 구치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revasculariz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

개하 다6). 이는감염근관을NaOCl과같은근관세척

제로충분히세척한후, 세가지항생제혼합물 (triple

antibiotic paste, TAP; metronidazole, cipro

floxacin, minocycline)을 이용하여근관내감염을

조절하며, 이후치근단조직에의도적으로출혈을일으

켜근관내에혈병형성을유도하는방법이다.

지난수년간재생근관치료의임상적용법은끊임없

이발전하고있으며, 각방법에대한장단점과적용법

이논의되어오고있다. 따라서현재활발히사용되고

있는치수재혈관화술식의다양한재료나방법에대한

접근방법을 고찰하고, 관련 임상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의

재혈관화(revascularization)란 사전적인 의미로

조직이나기관에혈관이회복되는것을말한다7). 이러

한용어는근관치료학분야에서잘못사용되는경우가

많은데, 재생근관치료학의 바람직한 결과는 상아질-

치수복합체의 재생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재혈관화가

재생근관치료를의미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생근관치료학 분야에서 치수의 재혈

관화란통상적으로치근내혈관의재형성및상아질과

치근구조, 치수-상아질복합체의세포를포함한손상

된구조를대체하는술식으로정의되고있다8).

2. 적응증

치근단병소의유무에관계없이괴사된치수를가지

는미성숙 구치가적응증이된다9). 즉, 열린근첨으

로적절한근관충전을얻기힘들고, 치근발달이불완전

한경우가적응증이다.

3. 방법

1) 첫번째내원 : 환자가처음내원시, 근관내감염

조직의제거를목표로해야한다. File등의기구를이

용한기계적성형은미성숙 구치의얇은치근벽을손

상시킬가능성이있어최소화하거나금기시된다. 일반

적으로임상에서사용되는2.5% NaOCl을사용할경

우최소20ml의많은양의세척이필수적이다. 근첨이

열린상태이기때문에압력을주면서세척을하는것은

금기시 되며, 필요하다면 음파나 초음파 근관 세척용

기기를이용할수도있다. 적절한세척이후소독된근

관을 paper points로 건조하고 TAP와같은항생제

복합물이나수산화칼슘을적용한다. 약제의첩약은치

근단보다짧게적용하여이후혈관재생과경조직형

성을위한공간이남도록한다. 첩약기간에대한논의

는아직진행중이며7일에서몇주간으로다양하다. 

2) 두번째 내원 : 임상증상의유무를판단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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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소멸되었다면근관내출혈유도를위한술식을진

행한다. 필요하다면먼저혈관수축제가포함되지않은

마취제를이용하여마취하고러버댐으로격리한다. 근

관내부에첩약한약제가완벽히제거될때까지근관

세척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17% EDTA로 세척 후

saline으로최종세척한다. EDTA는근관내상아질을

킬레이트 작용으로 탈회시킴으로써, 상아세관을 노출

시키고성장인자의방출을도울수있다. 근관건조후

소독한 약 #20 K-file을 근관장보다 1-2mm 정도

길게 삽입하여 치근단 조직을 찔러 출혈을 유도한다.

혈병이Cementoenamel junction 하방약3mm정

도까지 형성되도록 지혈을 시행하고, 혈병 안정화 후

CEJ level까지 MTA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이후

MTA의경화를위하여젖은면구를올리고임시수복

을시행한다.

3) 세번째내원 : MTA 경화를확인한후 구수복

을시행한다. 

4. 예후

대부분의증례에서 6개월정도후에치근단병소의

개선이 관찰되며, 근관벽 두께 증가와 치근단 폐쇄는

12-24개월정도후에개선된다고보고되었다9).   

5. 임상증례

1) 증례 1 : 23세남자환자로3일전부터하악좌측

소구치부의sinus tract 형성을주소로개인치과의원

으로부터 의뢰되었다. 환자의 자각 증상은 없었으나,

임상검사상 #44 치아의 치근첨 치은부를 통한 배농

및1도동요도관찰되었다. 방사선사진검사상치근단

병소및미완성치근단을가지며, 치내치관찰되었다.

치수괴사및치근단농양으로진단하 고(그림 2), 환

자의동의하에치수재혈관화술식을시행하기로하

다. 러버댐 격리하에 와동을 형성하고, CT상 분리되

어보이는주근관과치내치의근관을현미경하에각각

찾아근관내괴사조직을제거하 다. 2.5% NaOCl과

초음파 진동을 충분히 사용하여 현미경 사용 하에 조

직 용해 부유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근관세척하

다. 주근관은당일혈병을유도하여 scaffold를형성

하고, 지혈된 것을 확인한 후 혈병 위로 ProRoot

MTA를 적용하고 wet cotton을 넣고임시가봉하

다. 한달후 환자 증상 및 sinus tract 소실되었고,

Resin으로 구 수복하 다. 3개월 후 추적 방사선

사진에서근단부병소의소실및근첨부치근두께증

가가관찰되었다.

2) 증례 2 : 일주일전부터 #11 치근단부위치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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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이있어내원한9세여아로내원약 1년전교통사

고에의한아탈구후정복술및고정술을한기왕력이

있었다. 환자의증상은없었으며, 방사선사진검사결

과 #11 하방의치근단병소관찰되었다. 치수괴사및

치근단농양으로진단하고, 환자의나이및미성숙

구치의 치수 괴사에 의한 얇은 치근벽과 열린 근첨부

고려하여 보호자의 동의하에 치수재혈관화 술식을 시

행하기로계획하 다. 와동을형성후치수강과근관내

의괴사조직을제거하기위하여2.5% NaOCl을초음

파진동하여충분히세척하 다. 현미경하에조직부유

물과조직용해에의한기포더이상관찰되지않을때

까지세척과정을반복하 으며, 이후수산화칼슘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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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urtesy of Dr. HC Kim). A. 초진시 방사선 사진. 주근관과 분리된 치내치와 주근관의 하방으로 방사선 투과상 병소
가 관찰된다. B. 4개월 후 방사선 사진. 치근단 병소의 치유와 치근부 상아질 도의 증가가 관찰된다. C. 와동 형성
후 주근관과 치내치 근관의 임상 사진. NaOCl에 더 이상의 부유물이나 기포가 관찰되지 않는다. D. 주근관에 출혈을
유도하여 혈병이 형성된 임상 사진.

그림 3. (Courtesy of Dr. HC Kim). A-D 환자의 초진, 2개월 후, 8개월 후, 1년 후 추적 방사선 사진. 초진과 비교하여 치근 성장이
관찰된다. E. 근관내 세척 과정으로 유기물 제거에 의한 내부 기포의 형성이 관찰된다. F. 근관내 출혈 유도 후 혈병이
형성된 임상사진. G. MTA를 적용한 임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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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coronal 1/3정도까지충전하 다. 1주후재내원시

누공 소실 관찰되었으며, 2.5% NaOCl 초음파 세척

을통하여현미경하에남은수산화칼슘이없는것을확

인하고 paper point로 건조하 다. #20 K-file을

근단공넘어삽입하여출혈을유도하 으며혈병형성

을 확인하고, 혈병 위로 ProRoot MTA를 적용하

다. MTA 경화를위해젖은면구를넣고임시가봉하

다. 1주후환자증상및누공의소실재확인하고GIC

로 구수복하 다. 1개월, 2개월, 3개월, 8개월, 1년

의추적방사선검사가이루어졌으며, 8개월후추적방

사선사진에서부터근단부방사선투과상병소가사라

지고 치근부 상아질의 두께 및 길이의 증가를 관찰할

수있었다.

Ⅲ. 고찰

치수 재혈관화는 치근부 상아질의 두께 증가와

apical closure를 자극하는효과적인방법으로알려

져있다. 치아의생활력을유지하는것은병적인자극

에대해일종의경고신호를보낼수있는가능성을유

지한다는점에서중요하며, 감염에대한더나은방어

체계를제공하도록한다. 비록치수생활력을상실하

다하더라도, residual pulp stem cell은생존가능하

다. Apical papilla stem cell 역시풍부한혈류공

급이이루어지므로apical lesion하에도살아남을수

있다10~13). 일반적으로 치수 재혈관화의 성공은 3가지

요소에의해좌우된다: 1) root canal disinfection

2) scaffold (혈병)의존재, 3) 적절한치관부수복을

통한폐쇄14). 일반적으로근관내에bacteria가남아있

으면 근관 치료의 질은 보장할 수 가 없다. 남아있는

bacteria가 증식하여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canal disinfection은치료의성공에필수적이다. 이

와 동일하게 적절한 치관부 수복을 통해 coronal

leakage가없어야재감염에의한병소의재발현을예

방할 수 있다. Scaffold (혈병)은 줄기세포가 세포외

기질이나서로결합될때인근성장인자의분비나신호

전달을통해줄기세포의분화를조절하는중요한역할

을한다8). 

1) 기구조작 : 치수재혈관화에서의기구조작은최

소화하거나금기시되고있다. 미성숙 구치에서의기

구조작은얇은치근의상아질벽파절가능성을증가시

킬 뿐 아니라, 상아질벽에 남아있는 stem cell,

growth factor 등을제거할수있다15, 16).

2) 근관세척 : 근관의disinfection을얻는데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관세척제는 최대한의

bactericidal, bacteriostatic effect를 가져야 하

며, stem cell, fibroblast와같은 cell에대한세포

독성이 없어야 한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ultrasonic vibration을 이용한 근관세척 역시

bacterial biofilm을 제거하고소독을위해추천되

지만, 역시근관벽을가능하면건들이지않는것이추

천된다. NaOCl은현재까지널리사용되고있는근관

세척제중하나이며, NaOCl의괴사된치수나유기조

직을효과적으로제거하는능력은그것의농도에비례

한다. 2.5% NaOCl이 주로 사용되며, 고동도의

NaOCl사용시 조직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Chlorhexidine은조직용해능력이없기때문에재혈

관화술식에는추천되지않는다. EDTA는임상에서도

말층을제거하기위하여주로사용되는세척제로, 상아

세관의입구를열어근관세척제가더잘도달할수있

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EDTA의 킬레이트

효과는 상아질형성과정 중 상아질에 갇혀있는

growth factor의 유리를도와주고 stem cell의 증

식을자극할수있다는보고가있다17, 18). EDTA와다

른 근관세척제와의 병용 사용은 stem cell의 생활력

을감소시킬수있으므로남아있는세척제를saline으

로깨끗이씻어주는것이추천된다.

3) 근관내첩약제 : 수산화칼슘은경조직형성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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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성질이있어감염된미성숙 구치의처치에널

리사용되어왔다1). pH 12.5의높은염기성을나타내

며, 칼슘과수산화이온의해리는항균성과경조직형

성을유도하는특징을가지게하므로근첨형성술에선

호되는약제중하나 다. 그러나몇몇저자는높은pH

로인해회복과관련된세포를파괴할수있으며, 근관

내조절되지않는석회화를유도하여연조직성장을방

해할수도있다고보고하 다6, 19). 또한실질적으로수

산화칼슘을 근관으로부터 완벽히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남아있는수산화칼슘에의한조직의생착이방

해받을 수도 있다20). 또다른 근관내 첩약제로써

Hoshino 등은항생제의개별적사용시에는잔존하는

치수, 상아질, 치근단병소에존재하는세균을제거하

는데 비효과적이지만, 세가지 항생제의 조합(TAP:

ciprofloxacin, metronidazole, minocycline)으

로 효과적인 세균수를 감소를 보고하 다. 그러나

TAP 내의minocycline은 치관부변색을야기할수

있다. 따라서, TAP를 사용시 CEJ 하방으로 약제를

첩약하는 것이 추천되기도 하며, cefaclor를 대신해

사용하는 조합도 보고되고 있다22). 또한 TAP의 사용

은근관내세균이저항성을가질우려가있고, 환자의

알러지반응을일으킬수있는위험이있다15, 19).  

4) Pulp capping material : 근관내에혈병을유

도한후치관부는재감염을방지하기위해적절히봉쇄

되어야한다. MTA의장점은이미많이알려져있지만,

MTA의높은 pH에의해 2주-2달가량치근강도감

소가관찰되기도하 다23). 그러나, 일년후강도를재

측정시대부분의파절인성을회복하는것으로보고되

었다. Biodentine은human dentin과유사한물리

적성질을가졌으며, 가소성을가지므로근관내적용이

더쉽다. 또한MTA에서보이는 cervical area의변

색이없는것이큰장점이다.

치수 재혈관화는 apical papilla로부터 stem

cell/progenitor cell을 이주시켜치수조직의재생

을유도한다고가정할수있으나, 몇몇조직학적연구

에서재혈관화된치아의근관내조직이치수와동일하

다기보다는 cementum-like, bone-like, 그리고

periodontal ligament-like로이루어진것을보고

하 다24, 25). 기능적치수조직재생의방사선학적증거

는 지속적인 치근의 치근벽 두께와 길이의 성장을 보

이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형태적인변화외에생활

력있는기능조직의측정은실질적으로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치관부 치수강이 수복이 되어 있으므

로 온냉, 전기자극치수검사 등의 효율성이 극히 감소

되어 결국 증상 또는 징후의 소실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적인임상적결과는재치료가필요없는무증상의

치아이다.

Ⅳ. 결론

치수재혈관화는구조적인결함이있는미성숙 구

치의치수와상아질조직을재생시켜치아를보존하는

대안적인치료방법이다. 여러연구가현재까지진행되

고있으며, 더성공적인예후를보장하기위해서는조

직공학적인치료에대한연구가더필요하다. 성공적인

치수재혈관화를위해서는 1) rubber dam사용을통

한구강내세균으로부터의격리2) 기계조작을피하고

가능한 많은 양으로 화학적인 소독을 시행 3) 조직이

근관내성장할수있도록 scaffold가 형성될수있는

공간의확보4) 세균재감염방지를위한와동의긴

한폐쇄를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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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16년 제1차 검진기관 평가자문반 회의

·참석 : 강정훈

·내용 : 검진기관 평가지침 개선 자문

·5.5~6

·대한치과의사협회 & 롯데제과“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캠

페인

·참석 : 김소현, 이강운

·내용 : 박람회 어린이 관람객 약 600여명 구강검진

·5.7~8

·2016년도 제1회 운 위원회 및 워크숍 개최

·참석 : 박상현, 강정훈, 이강운

·내용 : 2016년도 연구기획ㆍ평가위원회 개최일 결정의 건, 연구용

역 연구기간 연장 추인의 건

·5.9

·보톡스 대법원 공개변론 준비회의

·참석 : 박상현, 박 채, 이강운

·내용 : 보톡스 대법원 공개변론 준비의 건

·2016회계연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참석 : 이성우

·내용 : 한국소비자원 교정치료 분쟁 사례 검토의 건, ‘치과상호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검색 안내’문안 검토의 건, 고충

위 워크숍 준비의 건, 고충위 접수사례 기사화 검토의 건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단 업무협의

·참석 : 마경화, 박경희

·내용 : 2017년도 수가협상 관련 논의

·5.9/16/23/30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업무회의

·참석 : 박상현

·내용 : ① 2016년 연구주제 수요조사 내용 검토 ② 운 위원회

안건 검토 ③ 발주연구 진행사항 검토

·5.10

·의약단체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담회 참석

·참석 : 최남섭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점검 회의 참석

·참석 : 박상현

·5.10/27/6.1

·기획위원회 자문회의

·참석 : 최남섭, 김 만, 송민호

·내용 :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관련 자문

·5.10/6.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참석 : 마경화

·내용 : ① 산정특례 확대방안 ② 감염수가 개편방안 ③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방안 ④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⑤ 치료재료 7개 품목군 제조·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안) ⑥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개가치 점수 개정 ⑦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⑧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 ⑨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⑩ 의·

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5.12

·의료광고 간담회

·참석 : 이강운

·내용 : 향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진행 방향

·파우더 포함 의료용장갑 관련 간담회 참석

·참석 : 강충규

·내용 : 파우더 포함 의료용장갑 국내 사용금지 방안 및 대체품

관련사항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회

·참석 : 김소현

·내용 :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계획안 및 10주년 기념식 논의

·치아 및 악안면 역의 장애평가 기준(안) 제정 검토 회의

개최

·참석 : 박준우

·내용 : 치아 및 악안면 역의 장애평가 기준(안) 검토

·세종시 정부청사 방문

·참석 : 강정훈

5. 4

5. 5~6

5. 7~8

5. 9

5. 9/16/23/30

5. 10

5. 10/27/6. 1

5. 10/6. 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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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치과의사 적정수급 관련 협의

·5.13

·일간지 기자 미팅

·참석 : 박 채

·의료계 및 치과계 전문지 기자 미팅

·참석 : 최남섭, 김철환, 박 채

·5.16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공헌활동 협약서 체결식 축사

·참석 : 최남섭

·롯데제과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공헌활동 MOU체결식

·참석 : 최남섭, 안민호, 김소현

·내용 :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캠페

인 업무협약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실무회의

·참석 : 박상현

·내용 :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주제 논의

·제3차 2016 치의미전위원회 회의개최

·참석 : 이지나, 이성근

·내용 : 엽서시안 검토 등 진행방향을 논의함

·5.16/25/6.1/6.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참석 : 이강운

·내용 : 접수된 치과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검토의 건

·5.17

·민간보험(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참석 : 안민호, 김소현

·인사위원회 개최

·참석 : 최남섭, 안민호, 이성우, 김소현

·내용 : 직원의 승진 등에 대한 사항 등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참석 : 최남섭, 안민호, 박 섭, 이지나, 박준우, 마경화, 김종훈,

김 만, 허윤희, 권태호, 정 진, 강정훈, 이강운, 김철환,

정국환, 김홍석, 이충규, 강충규, 박경희, 김범준, 송민호,

김소현,이성근, 박 채, 이정욱, 김수관, 기세호, 박상현

·내용 : ① 그랜드워크숍 개최의 건 ② 서울지부 구강보건의 날

행사 후원명칭 재승인 요청의 건 ③ 구강보건의 날 협회

장상 승인의 건 ④ 지부 및 학회 회칙 개정의 건(서울·

부산·대구·강원·경북·경기지부, 대한치과교정학회)

⑤ 운 기금 차입의 건(단기운 자금 5억원) ⑥ [DENTEX

2017]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 ⑦ 2016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 ⑧ (가칭)국가구강검진

항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18/20/27/31/6.1

·201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참석 : 마경화, 박경희

·내용 :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7개 전체 유형 계

약체결, 평균 인상률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

·5.19

·보톡스 대법원 공개변론 참석

·참석 : 최남섭, 박상현, 강정훈, 김철환, 박 채, 이강운, 이성근

·제16회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골프대회 축사

·참석 : 김종훈

·기획위원회 업무협의

·참석 : 최남섭, 김 만, 송민호

·내용 :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방향 논의

·BC 시사매거진 인터뷰

·참석 : 박 채

·내용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수가

·대한치의학회 간담회 개최

·참석 : 박준우

·내용 :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 개최의 건

·5.20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참석 : 이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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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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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및 의료법 강의

·참석 : 이강운

·5.21

·2016년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제32회 가족

동반 회원친목대회 축사

·참석 : 최남섭

·5.22

·전국 의약단체장 간담회 참석

·참석 : 마경화

·2016년 경상남도 치과의사회 학술대회 축사

·참석 : 박 섭

·5.22~25

·베트남 국방4직업대학 협력 MOU체결

·참석 : 정국환

·내용 : 베트남 국방4직업대학 치과보조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치

과진료시설 설치 협력

·5.23

·2016년도 제1회 연구기획ㆍ평가위원회 개최

·참석 : 박상현, 강정훈, 송민호, 이강운

·내용 :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요활동 보고

·MBC 뉴스 인터뷰

·참석 : 이정욱

·내용 : 임플란트 시술시 유의사항 및 관리법

·재무관련 업무협의

·참석 : 안민호, 김홍석

·내용 : 재무업무관련 업무협의

·전국 아동 바른 양치실천 공모전 심사

·참석 : 이강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업무협의

·참석 : 김종훈, 김소현

·내용 : 치과계 현안 논의

·5.25

·자재ㆍ표준위원회 업무협의

·참석 : 강충규

·내용 : 파우더 포함 의료용장갑 국내 조치에 대한 홍보 관련사항

·제1회 임시이사회 개최

·참석 : 최남섭, 안민호, 박 섭, 이지나, 마경화, 김종훈, 김 만,

허윤희, 권태호, 정 진, 이성우, 강정훈, 이강운, 김철환, 이

충규, 최치원, 강충규, 박경희, 김범준, 송민호, 이성근, 박

채, 이정욱, 기세호, 박상현

·내용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대책의 건

·5.26

·제31회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장배 자선 골프대회 축사

·참석 : 박준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참석 : 마경화

·의학단체 학술교류 협약식 참석

·참석 : 박준우

·내용 : 대한치의학회·대한의학회·대한한의학회·대한약학회

학술교류 MOU 체결

·과학기자협회 기자단 간담회

·참석 : 강정훈, 이강운, 김철환, 박 채, 이정욱

·5.27

·지부장협의회 참석

·참석 : 최남섭, 박 섭, 이지나

·5.28~29

·임원워크숍 개최

·참석 : 최남섭 등

·5.29

·2016년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골프

대회 축사

·참석 : 권태호

5. 21

5. 22

5. 22~25

5. 23

5. 25

5. 26

5. 27

5. 29

5.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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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해외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관련 간담회

·참석 : 박 섭, 강정훈

·내용 : 정책연구소 연구과제 결과 발표-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

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

수급에 관한 연구·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오랄-비 관계자 간담회

·참석 : 이정욱

·5.31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참석

·참석 : 허윤희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함

·덴틴 인터뷰

·참석 : 최남섭

·내용 : 치과계 주요 현안

·6.1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자문회의 참석

·참석 : 강충규

·내용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및 선량한도초과자 선량평가 관련사항

·6.2

·보건복지부「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3차회의 참석

·참석 : 기세호

·내용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련사항

·현대라이프 인터뷰

·참석 : 박 채

·내용 : 충치, 신경치료, 충전재료 등 치아치료법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진행 및 준비 점검

·참석 : 강정훈

·내용 : 구강보건의 날 행사 최종 점검

·6.3

·일간지 기자 미팅

·참석 : 박 채, 이정욱

·6.5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동문가족한마

당 축사

·참석 : 최남섭

·6.7

·치과 역의 보장성강화의 효과(국민부담 경감과 치과의사 수

익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 관련 업무협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치과 역의 보장성 강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간보고

·환경부와 업무협의

·참석 : 김종훈, 강충규

·내용 : 의료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변동 관련 사항

·6.8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실시 관련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업무협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관련 논의

·국가구강검진 항목개선 특별위원회 준비회의

·참석 : 박 섭, 강정훈

·내용 : 국가구강검진 항목개선 특별위원회 준비사항 검토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약국) 대응 중앙협의체 회의

참석

·참석 : 박상현

·6.9

·제2회 치의미전 오프닝

·참석 : 최남섭, 이지나, 안민호, 허윤희, 이성근

·내용 : 총 41점을 전시하고, 오프닝을 진행함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

·참석 : 최남섭, 안민호, 박 섭, 이지나, 마경화, 김종훈, 김 만,

허윤희, 이성우, 강정훈, 이강운, 정국환, 이충규, 최치원,

강충규, 박경희, 김범준, 송민호, 김소현, 이성근, 박 채,

이정욱, 기세호, 박상현

·내용 :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입법예고 관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 검토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4권 제8호 2016 669

5. 30

5. 31

6. 1

6. 2

6. 3

6. 5

6. 7

6. 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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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참석 : 최남섭 등

·내용 : 2016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참석

·2016년 구강보건의 날 부대행사

·참석 : 최남섭 등

·내용 : 2016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대국민 구강검진

·201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 서울노인복지센터 진료봉사

·참석 : 최남섭

·내용 : 2016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진료봉사 및 배식봉사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참석

·참석 : 박경희

·내용 : ①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②「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정건 ③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운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참석

·참석 : 마경화

·내용 : ① 2017년 보장성 확대계획 ② 2017년 보험료율 논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참석 : 박경희

·내용 : ① 결정신청 2항목 ② 조정신청 1항목 ③ 직권조정 7항목

④ 보고안건 1항목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참석 : 박 섭

·내용 : 노인 구강관리법

·CBS라디오 인터뷰

·참석 : 이정욱

·내용 : 노인 구강관리법

·6.10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와 간담회

·참석 : 김 만, 최치원

·내용: 2016 학술대회 보수교육 승인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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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저 자

성 명

소 속

공 동 저 자 1

공 동 저 자 2

공 동 저 자 3

공 동 저 자 4

공 동 저 자 5

원 고 제 목

특 기 사 항

교 신 저 자

연 락 처

(원고책임자)

(성명)

(전화)

(FAX)

(E-Mail)

(주소) 

치 과 의 사

면 허 번 호

학 위

직 위

소 속 / 직 위

소 속 / 직 위

소 속 / 직 위

소 속 / 직 위

소 속 / 직 위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한자)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한 )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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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게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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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종 류

(해당번호에 표)

위와 같이 원고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투고합니다. 투고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1 저자 성명;                  (인)

공동저자 1 성명;                  (인) 

공동저자 2 성명;                  (인)

공동저자 3 성명;                  (인)

공동저자 4 성명;                  (인)

공동저자 5 성명;                  (인) 

1. 원저 2. 증례보고 3. 종설 4. 신진료기법보고 5. 기타

1. 치과보존학 및 근관치료학
2. 구강악안면방사선학
3. 구강악안면외과학
4. 소아치과학
5. 치과보철학
6. 치과교정학
7. 치주과학
8. 구강보건학
9. 치과마취과학
10. 구강해부학
11.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12. 치과의사학
13. 치과의료관리학
14. 구강악안면병리학
15. 치과기재학
16. 구강내과학 및 법치의학
17. 구강생물학
18. 치과이식학
19. 턱관절기능교합학
20. 군진치의학
21. 구순구개열학
22. 스포츠치의학
23. 노년치의학
24. 레이저치의학
25. 장애인치과학
26.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원고게재신청서

No. 

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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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학술원고 투고 규정

1. 원고의성격및종류

치의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저, 임상 증례보고, 종
설 등으로 하며 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과 협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투고한다.

2. 원고의게재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국내와 외국학술지에 이미 게재 된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저자에게 있다.

3. 원고의제출

본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의 원본 1부( 문초록 포
함)와 복사본 3부를 제출한다. 제출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가 임
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사진은 원본을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게재가 승인되면 최종원고 1부와 컴퓨터 파일(CD 또는
USB 등)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원고는 아래의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한다.

4. 협회지발간및원고접수

본지는 연 12회 매월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5. 원고의심의

투고된 모든 원고는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비공개로, 게재의 적
합성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에
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여부를 결정
하며 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저자가 편집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원고를 수정 또는 보완한 다
음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 이전본과 수정본
모두를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편집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친
다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결과 재심사 요망의 판정이 2
회 반복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6. 편집위원회의역할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 송부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
하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중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
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7.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해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가진다.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서(대한치과의사협회지 원고게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하며 원고의 저작권이 협회로 이양될 때 저자가 논문의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8. 윤리규정

1)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게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
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
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
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
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
리며 방사선 촬 사진 등에서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삭제
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눈을 가릴 수 없는 경우는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와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
의 부적절한 중복사용 등이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①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②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없다. 기타 관련 사항
은 협회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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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작성요령

1) 원고는 A4 용지에 상, 하, 좌, 우 모두 3cm 여분을 두고
10point 크기의 자를 이용하여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한다. 

2) 사용언어
① 원고는 한 혹은 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 원고는 한 맞춤법에 맞게 작성하며 모든 학술용어

는 2005년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발간한
( 한·한 ) 치의학용어집, 200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
된 넷째판 의학용어집과 2005년 발간된 필수의학용어집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번
역어의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를 처음 사용
할 때 소괄호 속에 원어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번역어를
쓴다. 

③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한
다. 고유명사, 지명, 인명은 첫 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
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에 일정 용어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약자를 쓸 수 있
으며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
호안에 약자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약자를 쓴다. 

⑤ 계측치의 단위는 SI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한다. 

⑥ 원고는 간추림부터 시작하여 쪽수를 아래쪽 바닥에 표시한다.
3) 원 고
원고의 순서는 표지, 간추림,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표
(Table), 고찰, 참고문헌, 그림설명, 그림, 문초록의 순서로 독립
하여 구성한다. 어논문인 경우에는 Title, Authors and name of
institution,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Table, Discussion, References, Legends for figures, Figures, Korean
abstract 의 순서로 구성한다. 본문에서 아래 번호가 필요한 경
우에는 예)의 순서로 사용한다. 

예) 재료 및 방법
1, 2, 3, 4 
1), 2), 3), 4)
(1), (2), (3), (4)
a, b, c, d 

4) 표 지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논문의 제목은 한 50자 이내로 하며 문의 대문자를 꼭

써야할 경우가 아니면 소문자를 사용한다. 논문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약
자의 사용은 피한다.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
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
분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소
속을 제 1저자, 공저자의 순으로 표기하여 뒤쪽 어깨번호
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대학교, 대학, 학과, 연구소의
순서로 쓰고,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저
자의 어깨번호 순서에 따라 앞쪽 어깨 번호를 하고 소속기
관을 표기한다. 간추린 제목 (running title)은 한 20자, 
문 10단어 이내로 한다. 

③ 논문제목, 저자와 소속은 가운데 배열로 표기한다. 
④ 아래쪽에는 연구진을 대표하고 원고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

는 교신저자의 성명을 쓰고 소괄호속에 교신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주소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비수혜, 학회발
표, 감사문구 등 공지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5) 초 록
한 원고인 경우에는 문초록을, 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
초록을 작성해야 하며 한 500자 이내, 문 250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4개 문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약자의 사용이나 문헌은 인용할 수 없다. 간
추림의 아래에는 7단어 이내의 찾아보기 낱말을 기재한다. 
6) 본 문
① 서 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사항은
피하여야 한다. 

② 재료 및 방법
연구의 계획, 재료 (대상)와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실
험방법은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자료의 수집과정,
분석방법과 치우침 (bias)의 조절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료 및 방법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
을 사용하고, 장비, 시약 및 약품은 소괄호 안에 제품명, 제
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명기한다. 

③ 결 과
연구결과는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며,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
칙으로 한다. 표(Table)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문에 표의 내
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을 기술
한다. 

④ 고 찰
고찰에서는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연구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
소견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
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한점을 기술하고, 결론 유도과정에
서 필요한 다른 논문의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
술한다. 

⑤ 참고문헌
a. 참고문헌은 50개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기록된 참고문

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작성한
다. 어논문이 아닌 경우 기술된 문헌의 마지막에 소괄호
를 이용하여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b. 원고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본문 중 저자명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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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저자의 성을 문으로 쓰고 소괄호속에 발행년도를
표시하며, 문장 중간이나 끝에 별도로 표시할 때에는 쉼표
나 마침표 뒤에 어깨번호를 붙인다. 참고문헌이 두 개 이
상일 때에는 소괄호속에“ , ”으로 구분하고 발행년도 순으
로 기재한다. 저자와 발행년도가 같은 2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발행년도 표시뒤에 월별 발행 순으로 문
알파벳 소문자 (a, b, c, ....) 를 첨부한다. 

c. 참고문헌의 저자명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정
기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제목, 정기간행물명 (단행본명),
발행연도, 권, 호,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사명, 인용부분의 시작과 끝 쪽
수 그리고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학위논문은 저자
명, 학위논문명, 발행기관명 그리고 발행년도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며 저자의 성명은 성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여 모두 쓰고, 이름은 첫문자만 대문자로
연속하여 표시한다. 이름사이에는 쉼표를 쓴다. 논문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학명이외에는 이탤릭체를 쓰지 않
는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의 경우
해당 약자를 사용하고, 비등재학술지는 그 학술지에서 정
한 고유약자를 쓰며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명 전체를 기재
한다. 기술양식은 아래의 예와 같다. 

d. 정기학술지 논문：Howell TH. Chemotherapheutic agents as
adjuncts in the treatmenr of periodontal disease. Curr Opin
Dent 1991;1(1):81-86 정유지, 이용무, 한수부. 비외과적 치주
치료: 기계적 치주치료. 대한치주과학회지 2003;33(2):321-329

e. 단행본：Lindhe J, Lang NP, Karring T. Clinical periodontology
and implant dentistry. 4th edition. Blackwell Munksgarrd. 2008.
대한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04.

f. 학위논문：SeoYK - Effects of ischemic preconditioning on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the expression of SOD-1 in the
ischemic-reperfused skeletal muscles of rat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04.

⑥ 표 (table) 
a. 표는 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

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문장의 첫 자를 대문
자로 한다. 

b. 분량은 4줄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며 전체내용이 1쪽을 넘
지 않는다. 

c.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d. 약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표의 하단에 알파벳 순으로 풀어

서 설명한다. 
e. 기호를 사용할 때는 *, †, ‡, §, .., ¶, **, ††, ‡‡의 순으

로 하며 이를 하단 각 주에 설명한다. 
f.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g. 표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Table 2, Table 3 이라
고 기재한다. 

h.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⑦ 그림 및 사진 설명
a.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예) Fig. 1, Fig. 2, Fig. 3, ..... 

b. 별지에 문으로 기술하며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
술한다. 

c. 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⑧ 그림 및 사진 (Figure) 
a. 사진의 크기는 최대 175×23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

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Fig. 1b) 

c.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 제
거가 가능하도록 인화된 사진에 직접 붙인다. 

d. 그림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Fig. 1, Fig. 2, Fig.3, ... 라고
기재한다. 

e. 칼라 사진은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칼라로 인쇄될 수 있으
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⑨ 문초록 (Abstract) 
a. 문초록의 문 제목은 30 단어 이내로 하고 문 저자명

은 이름과 성의 순서로 첫 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름 사이
에는 하이픈“-”을 사용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저자명
은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학과, 대학, 대학교의
순서로 기재하며 주소는 쓰지 않는다. 제목, 저자와 소속의
기재방법은 한 의 경우와 같다. 

b. 문초록의 내용은 600 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논문의 목
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작성한다. 각 문단에서는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문초록 아
래쪽에는 7단어 이내의 주제어 (keyword)를 문으로 기재
하며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쓴다. 이때 주제어는
Index Medicus 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초록의 아래에는 교신저자 명을 소괄호속의 소속과

함께 쓰고 E-mail 주소를 쓴다. 
⑩ 기타
a.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b. 개정된 투고규정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연구비의지원을받은경우

첫 장의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11. 원저의게재및별책제작

원저의 저자는 원고게재에 소요되는 제작실비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학술원고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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